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쳐.， --훤

1 • 편北交젊의 背웰

序 를옮

第二?}z t달界大戰 以後의 世 界는 몇 • 짧-를 주축~~료 雨뒀化되 어

땅이台的 꽉;防파 첼術줬풍F으로 닫-징 ~J 워 졌다. 그러 나 -美 • 값룹 비

콧하여 경~. 1L 그러고 中共 쩔· 갖Ij헬이 가공한 짧力플 가진 核力

을 짧中 돼~함 o 로써 ,A iJ'Sl의 파렬 을 컨;fE하게 렐 ξ으「염애 l 이 르러 ,
ill界는 自己않存을 펴한 새혹운 形델으] ~H셔 잇 표i잔的 政Fj윤

i원쳐:하도록 ~n{뀔텅「 한 수 밖에 없 었다 • 이 어 中 • 값의 휠;念 빚

핍jfi級즉참 , 렀小E띄의 自 1t的 安숲保많 짧;念이 월-됩됩 에 짜라 컨t界는

多元하) :s:r:쩌랬存의 걸윤 찾게 되고 , 더 욱이 孤"if.료5談의 標本처 렴

認談되었던 中共의 한外政f-IK 이 점차 변모하기 始作하자 自 E설世界의

字휩 J IL5c 1'1읍 /κ듭 사。1 어l 도 폈핸 해원의 可能↑객이 늪。}져 , 쥔내 「 닉

순 」 월大찮험의 中랐·둥치 R낌이 라는 닮핑的 휩￡핏。1 이 루야 지키l 되 었다‘

이 려 한 -댐의 댐땀{펌웰의 g?5化는 A8ia 의 安保t~~·t ;뜰과· 外交政휩

에도 ，£、至的안 훨폈을 가져오거i 되 었다 • 中共의 달l 깡的 地位가

I펙잃 S~ ..9..르 높아지고 , UN 에 jjD入한 以켜~ ~J 댐상짜에서 의 .Lt횡이 相

.처的 o 로 크게 作用하게 되자 日本은 재 빨라 中훨HH웰파의 따交촬

:힘듬합과 동시 에 며따과 IE式으로 ?、3C &~'r~플 ‘수 립 하기 -로 홉:)E， 01 01

「다나낀-J 읍'r뿜] 옳中에 이 어 찌.갖옆 의 용H'.E가 핏짧펀 바 있다·

이 러 한 :하況잖化는 Asia 짧I골l 의 安危에 택한 [콰댔的 決定들이

다l량과 日本의 영 향무료; 左右웰 可能性윤 평大시 켰고 따라서 6 -25

설많 고}정 에 서 ~P렀이 取한 歐처的 털E룹f行렀j같 因하여 反中랐으l

.횟하↓‘괄 경 ~l하연서 증등딛l과 日本의 外交떠 後찮에 힘입은 바 컸 1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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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펴 나라의 立혈에서도 정차 平和맺存운늪 싫원하는 自由컨t휴의 趙

핸的인 努力어l 말맞추이 ,썼自的인 受容 先制政젤~1 ti~맴이 라는 不

PJJ!월한 命휩에 ffii iID하게 되 었다 •

더 욱이 우리는 S'15 치껄放以뒀으] 1띠찮(j:J 分 tifr以朱 , ~t 후칙으I P굉f콩

우로 因딴 同폈상잔으l 처결한 IlJ 극·윤 함;댔혔고 , 6·25 以後 오늘까지

크고 착·은 수 없는 걱 ‘곱과 쩔렬갚 겪 어은지 어 연 띠추tit션가 념 어

[Z:: 1j~의 판結合과 싼7;-을 向한 五千힘 E고1£의 해J댔온 간;칠해 지 고

Jrzg5 • 닫l 텅政 f台U~ 칩;fj~況은 우리 델웰:의 分햄이 永久 W12 化펼 칭

、子갚 나 다내 게 되 어 , 어떠 한 1μ式~..£..s:. 든지 ft·윤 처한 저 맨 작엽의

기플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심각한· 펼윗에 쑤딪치게 되었다.

우리 組 [~TI 의 필命쓸 우리 손 o 후 타개해 부려는 찢力은 北챔의

갚엠 없는 ￡’5戰 ,댐想的 책힐 엄i어 I IlJ ξ츄어 괄띠:1 ， ~"}.t찮한 -方의 헬;전:

.E-J료 始終한 pJ能↑生。l 너무- 크AJ 만 ，그런디}로 可能한 숨뎌[ffi i갱어l 서의

까E띈플 시 도하여 야 하는 것 은 大협民댈l 이 핍값응的jζ혹 認定펀 R월

간- 잠‘낄J0( H균이며 , 北캡교}는 달러 않h곳으] 1설댐을 장5結시 켈 수 있는

사主的 껴;制下에 있기 띠1 문이 었고 , 나아가 平和괄 사랑하며 한나라

I ，펴끗_~.Y_서 어떠한 代↑퍼괄 ;~J 르더파도 햄힘의 고난￡로쑤터 히}망되

;서 야 한 깃 이 라는 民값的이 고 人웹的인 J템、확r으l 結 談이 었마 •

이것응 lJ}..S':. 렀者의 自己칩-頻와 겸양이었다. 딛l 댔떠(~台으 1 잦化괄

j?;、’ ~il 하고 , .t능談의 심원 -운 렘知하여 H~2;양횡-판 中心~j같 E킨p3으1 R;촉

찌 ￡직‘;원쓸 웹힘한 大찍eH띄갚 1970 年 8 )g 15 터 大싫~~전의 談칩8-갚

H 기로 퓨j北갖‘j하-의 말‘갚윤 단속순었고 이 것운 우리 나라 民族웰上

까장 획기적이고 잔연한 짧;밍의 켜l 기로서 즙'f1뻐되 었다. 이 라 한 우

1;J 의 초했는 「 닉슨」꽃大統텔과 「다나까」 日本 쉰相의 訴中 빛

;;"짧이 t:.-l-늠 }3li~D낀 월주델보다· 휠 씬 앞컨 自 드t따 決떠f우로서 쉽.갚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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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한 훤初으1 시 도였다고 괄 수 있다.

同 8.15 談꿇는 f AJ:헐的 견 지 와 짧-기 반 조성 어l 기 에 할 수

있고 南北間에 카로 놓인 A폈的 장벽을 段階的으로 제거한 수

있는 펙커적 이고도 한l 신적안 方꿇쥔- 내 놓란 用잖」의 쫓明。l 였

고 이러한 댐찮에 따라 나타난 것이 第-()z的A로 λ‘道的 천 ~l

이 l 서의 接願 o 오 폈約되는 따北것十字융談으J 1.띨렐았다.

rn北j한十字조한談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 年렉 8· 15 슴’~~t5플

i양파닫 1971 年 8 JJ 12 日 大월5한十字*土 經웠-의 1)-2~로서 具#化되었는

데 ;펴;r추허 人젤的 立뀔써l 서 gfE散짖갖族을 찾아수는 民族봐1 熱펀에 의

」츄응을 目많로 한 것이 었다 • 매 운에 줬lID的 o 로는 乎;til후 샘찮펀

北i앓 ti~f죄윤 xl外B:J 45分上 o-j;;닐 수 없 이 이 ￡품틀갚플 쭉칩감한 수 다f

에 없 였고 f며철J의 合찮어l 짜라 여러 차례 의 T~전 빛 本 장談이

이루어잔 것 이다.

한~ 이러 한 鉉敏괴·는 밸도로 太섣c행의 8· 15 잖話의 後段部안

~-앓효않의 조성쥔: :(월한 짤力으l 힘-步혹서 1972 年 7 月 4 日 많핏

的안 F따北共 FtiJ f11 탬이 90핏되 었다. 이 성영윤 i꾀 ~tt'한十字용iiJ~플 때

폐에서 지원하는 앉똥U갚얀 아니라 ，乎체紅-위 大IJjf 엉Ij 그리고 ;짧-

以前의 段附에 서 一切~.J fi.~力충딸쉰- 持除함.E.-ii:..써 석핏쉰f의 참화월

~c:↑意하는 우리 E딩民에 체 , 日 럼’生活에 있 아서 으l 안도깎을 保障케 따

고 I꾀族 i버의 級갇환이 수는 13H하삼용에서으i 혐오릎 除去하려는 目떠

도 아윷러 가진 것이 라고 딴한 수 있다. [E‘] 共同렐탕]은 이러 한

텀 첼블 윗쉰&하늠 득pg잇 o 포서 3f ;f[1K3c--'윤 섭한 m北 l띄으l 多方面的

FJ



交流등섣趙에 合훌한다는 原 ~rJ을 第三Z침에 分망j히 하고 있 다 • 이

휩에 서 말하는 交펴란 *十字윤談을 협한 人웰성 댈~{후、外에 文化 •

삼율·經흙等의 非政治的 交流와 統-을 렴한 政治的 交流룹 아울

펴 센含한 것.£.로 보며 , 따라서 때h分땀 이 래 짧初 꿇휠i외 E겉‘9:

的 -월젤이 라고 말할 수 있다.

이와 같이 숲固民외 f홉뚫 下어I r힘北交않으l 삶-젖는 마마어 졌

지만 ,非政治的 깐im와 政 Yf1的 交해의 全過 훈물 을 j쥔하여 우리 가

注;즙해야 찰 쳐iαi 한 두가지가 아니고 ，그 가운데서도 가장 표目되

는 것 은 바로 北않싫댐을 장악하는 혔펴兌의 중빛%1， 나아가 효日 값

으l 本찮가 우엿 인가 라는 J띤이 다 • ~D 그둡에 게 뀔正 o i료 -Sf lfn와

ij';族 再統-쩌1£ 向한 훨;志가 있는가 , 꾸和抗-을 혈한 大Jffi ftlJ.£.로

合意펀 7 • 4 共떠줍明 第 I 頂 세찌l 벤 「펌、想파 뀔;양: 制탤의 차이

즙 을느월한 E앙파的 大댐結」이라는 찮:$:1펴:f!tl이 北첼의 첸力흉에게는

。f 넣치i 떤안펴고 있무먹 ，그 政뤘的 필流는 도 어쩌한 것안가 쏠

윤 파악헤이: 하며 ’‘이것윤 i최北交流에 先行 또는 참行해야 할 앓

겨ζ짧싫라 찰 것이다. 이러한 努力이 1Jn해진 後，그 結뽕릎 띔合

檢討하여 北챔떼의 꽃l;;\월에 xi젤하고 , 그들로 하여 금 형突된 -Sf;J'O*'E

-에l 의 견후 유도하기 렀한 합융줍릎 강쿠하여야 되며 끽ζ鎬는 法令

上의 F5k검 J띤‘읍 다품~t:.!써 그 部分的 一ITii융 살펴 보고자 한다.

-6-



2 • 交流에 따릎 法의 投웰

A파j{土용에서 法律이 갖는 投劉응 多據하다 • 法의 ~JE 빛

$思、想파 많1 훤하여 많은 추휩-들의 探究가 行하여 졌A나 대체적으

로 홉의 싫」옆9을 두가지로 分됐하는 것 이 週例라고 관 수 있다.

郞 그- 하나는 人댐1存在으l 삼승的 本↑짝을 않廢로 하여 !q폈펀

*土윤， 1±웃的 쏘g짧이 志|펴하는 맺I릅I의 체효 바꾸。l 말해서 「共同

릎」을 찾는 것을 投돼..£ 하고 ，다흔 하나는 人l댐存순의 個A的

本性을 앓찮로 하여 /κ格의 함m , {固/κ의 ↑철;fU • 自 [침갚 f:~障하는

것플 主텀的~£. 하는 짧휩이다. 前협의 경우어l 는 핸의 *土용規짧t

￡로서 의 m1it的 投원”이 §찮염되 고 , 後者의 경 우에는 오 히 려 *철利{벼

댔으로서 의 f상能어l 첼l현을 두는 것 이 지 만 i 힘;휩 모두 法의 本훨 目

的인 *土융的 共同我F-'F의 짧立과 꿇大多歡의 짧大幸챔필r 前찮j료 하

고 있다는 쳐에서는 갖던련된 것이역 어육 :>1·_ 며컵·는 서느 하t}- 안윤

며l 어서 생각할 수 없는 相효 補운的 :&셈이 라는 펴에서 당꽃密한 관

계에 있다.

이리하여 法은 그 自身의 뀔;승:인 共同협;의 핏짧을 강￥해서 어떤

예는 -앓 親繹 o i료 짧存하는 *土용的 흡굉款i'f쓸 t，;J.~합하고 어떤 떼

어l 는 새로운 親範윤 創造함~i료써 *土윤改휠의 先훤的 f윗制도 하게

되는 것이다. 다만 대개의 경우 法의 固휩性에 닙l 추어 *土용많보흙

을 성한 先폭i8J 1았월U보다는 Iff存·흉序·룹 행‘律 f딩훤하는 投원U로 始

終하는 것이 一般的이라고 할 수 있다.

그러 나 우려 의 立揚은 다르다 • 펴고} 北의 처立이 長期化하고

갖가지 民族펴 바이H릎 포최 하고 있는 오늘 날 , 객변하는 국내 ，국

-7-



제청세에 맞추어 임기응낸한 수 있는 政짧을 뒷받침하고 그 政폈

의 $t~려에 서 서 훤현하고 캄독헤 아 한다. 이 것이 바로 民主的

양훤主델 本然의 찢몇인 것이녁 法의 f펑값이다. 따라서 歷史的안

南 • 北2-] 칫짧에 즈음-하여 民1i~~ 共 I피의 理想을 당풋행하기 렀한 등3g

i딛훤.에서 펴은 WE存으] ~섭윤 i;ic正하며 렐은 그 짧用을 排除하고 ,

빼 때로는 , 法의 잠좌JIat 깡F꿨닫 i힘한 正줬의 응원행에 과감하여 야 한

다. 이러 한 法으.] 1:웃討윤 i낌 • 北이 옆-oJ1 판한 具休的 協등젊플

하는 政治的 윤 펴;에 이-르게 되 연 더 육 섣설하거I 훨칩쉴 것 인Ill- ,

향상 그 덤낀많가 되는 것끈 民主的 월‘治固찮로서의 名 B플 .A]켜가

는 것이다. 우리 나라는 병살상부한 民主떠家로서 , j펀北交流라는

非럼당l Ei;쭉한 政?台따 Z섣 'ft에 필하여서도 ，法으'1 存在줬式 웹꿨 짧

用에 관하여 f~±的 용iJiX란 i펀한 장決方法윤 강 쿠하는 法治댐Ij n깅플

~r E월한다 • 그것 이 바후 l띈i民윤 깜한 뚫上의 制Iff라고 민 기 해 문

이다.

그러 나 北짧설댐의 경 우는 마르다 • 北햄은 橋力의 훤-橫 o 로 뀔l

쳤作m이 이푸커 지고 f양은 그것 을 ';~fj p'묘 또는 5t 훤:하는 창훌U을r

약합 수 없는 따治#系下에 있고 , 때-라서 正필한 立法節次 lE펀한

i휩f퇴 1ifi ?'lz도 存在하지 앞는다 • 北韓은 처 음-부터 *土윷主뚫릎 志向하

고 Proletariat ~퍼증￡블 j떠한 보흙命的 i원첼~융 予5E하여 짧?쉰쏘Q.~~p~

윷 갖춘 까낡어l 法이란 다만 많줬， 바꾸어 말하면 北韓의 이은바

평at팬혔폐첼파 , 金日 l찮의 政앓표 쫓現하기 위한 하나의 도쿠얘

不週할 뿐 그 自 f$: 썼:lz: O~ 인 f웃월U읍 다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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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한 짧象은 共陸:主義를 표방하는 오둔 I최컸에 共i쥔되는 짧줬이지

만 , 특허 典필的 행固性을 代表한 :ft핸에 서는 -A狼뤘 休fuJJ가 수

섭년 계속된 *ki兄下에서 머욱 뚜렷하게 보안다.

이 恩을 간과한채로 F릅北交流어l 엄한다는 것은 危險千굉똥이며 도

￡혐純한 法令r¥'1 i*、의 댐混팍jE j퍼첼시 킨다는 것도 方向감각의 표현失이 다.

혜운에 r힘 ~t찾流에 있어 우리 法의 立편파 北韓注의 "if.렀은 껴ζ첼

的~i료 다르다는 펴을 밝히 고 ,그플의 $-令이 i침 北깅차원‘에 어 떠 한

意￠듀를 갖는가플 檢討‘해 보고자 한다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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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二짧 北훤한의 펀力#젤j쏟오·~ 1:찬制定節간:의 相택릅련係

北韓法의 :{풋앓U을 lE ll섣승1 월뀔解하기 렀하여서는 먼저 北鐘의 따〈땀f

的 ￡펄;승 ,환力첸i월와 法파의 탐1係룹 살펴 휠r ι、횟가 었다 •

Montesqui eu 以꼈의 三젠分立댐i판 오늘달어l 이르기 까지 A헝1

가 월Ij lf1한 ￡강J함띄l 政 府形편 라고 쥔g짧되 어 ，:k.多폈의 뜰]컸는 처 g上

.Q.£.냐 등설칩上..Q.. J료 , 三힘특分.rz: .9-1 [JJ{상 IfF에 政府월 Ii묘짧하고 있 다.

그깃 윤 이 쁨iJBt 7} 中ill:짧꿇時代으 l t펀펴참主 ，封짧꿇-俠 j료쑤터 받은

쉽H¥;의 박해와 , 참점읍 *꽉찬 퓨IT 訂첼의 황.렀·어l 항거 하여 AFfS‘의 ~~양

$['H!:!:과 自 E섬쓸 청b하여 암5강f 딴 ...2.. 렌 J12..~션의 f쉰듣젠이 기 혜 눈이 다 •

우리 냐라도 그 ~J外가 아니 어서 [낌 과 北이 分땀 처댐하여 긴장

이 띔원5] 어 온 四￥ill~압 속-에 서 여 러 차례 의 改]E-윤 퍼하여 서 도 ,

환장主찮표 固 역F 하고 司法fL:의 j~.ll:윤 안정 화는 g참;이 이 어져 왔

다.

그러 냐 北칩의 힘力함월는 뛰lSl하다.

-밭 쇠1]1 키 華命을 主편녔던 Soviet Russia 가 Russia 帝固에

풍미하였던 自由초칩 낭만주의의 잔재블 청산하고 階폈ξu짧·픔 ￡깥成

하기 삶해 서 경양iPSJ 셋力융 行'&!웰 수 있 도-록· 組짧한 政府形않괄

그다lJ료 모양파에 ，이윤바 M'd.r.효ism 에서 말하는 펴꿇앙il的 댐줬의 하

나보서 철 저 한 Proletariat ~피항tv;짧U룹 갖추고 ,立法 • 行政 • 즙]法

의 全 分땀룹 統招-하는 짧中梅力-뜯 形成하여 왔다. 이러한 政R'f

E파는 日 本쥐f댈 主합의 탄압-뜸 걱 혈 하게 &文、t하고 自 由와 :\f和플

갈쿠혔단 우리 나라 [좋]民들에게 정1 천의 박력이었다. 그려나 댈i힘

政治面에서 그 참力抗뭘이| 쑤심하는 ζ쇼띤 뀔 ffijc1 f~.료5的 %iU당秋F흙

플 흉뒷求하는 北원 it.!강월 단엽-하여 , IXfJJ的안 金日 J1Z -人t~制괄 규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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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한 Nt쏘 그들이 f즙奉하는 l싫.rx-Le ni ni sm에 도 正面으로 反하는

新與의 렐力階級이 出멍하고 , 혔勳풍을 기간 o i료 하여 오는 抗治行

1..-'5는 이 新與階級인 *효환수部들어l 依하여 야 루 어 지 거1 꾀 였다 •

北韓法上으로도 꺼끓 形式上의 三함分立은 存在한다 • rm 뚫;힘人

it용등쉰는 立훌§權플 行f벚하며 , 줬원lFfr는 않立하여 줬펌j하고 政꿇院은

行政을 챔월한다는 것이다. 그러나 이러한 注첼上의 組짧은 핏첼

的인 i핏味가 건혀 없고 .s:흔.짓윤 金日成 p佳-#:制후 ’핍i되어 있

A며 이 休制에 反하는 어떠 한 作用도 許깜'q 지 아니한다. 北韓

JJi 7E 第 73 총는 ￡i高AE농율등월가 값-합主titt상‘댐엄 -운· 明記하고 , )U힘/κ

EiC왔찮만이 立~:E휘효잘 行~한다고 19f1定하고 있지만 이듭 헐5E윤 。1

마까지 나 形式的인 것에 不過하고 , 金日成과 그플 주촉으로 하는

이은바 朝젠혔뚫，~1t이 끓뜯5主維熾터q이며 ，또한 "sf..훌 1캄을 ￡￥f션하고 있

다는 것이 침g몇이다. 원計上.-로도 北韓의 휩-되人Ii:슨갇캔l 서 아직

까지 웅훤 한件으1 法월도 否決펀 헤가 없￡며 , ;l려원된 오둔 7E침;도

모두 f젠책-좋t였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, 이러 한 뀔짧응 」종와

팔가 침立하면서 止됐하고 少했의 nst 월- 띤훨하면서 ~총X의 합兒

에 승북하는 우리으l 칩용fiii]앓와는 *:ttBJ~- 다픔 것이다. 北햄

으J ;철환1il:J r:E 역 시 마찬가지 이 다 • R[J 秘짧렐탤갚 원휩하는 法행7}-

엄연히 存在하연서도 똑첼的￡로는 完잖한· 公떠投떻의 :W~ :it플 取하

고 있음은 公知으l 핑등섣。 l 고 ( 例컨매 맑 • 白 힘의 形式 ,또는

1962 年 以後 ￡홉-TI힘投훨形式을 갖추었지만 그 記델方式에 있어

IX화記젤플 不可能하케 하는 것 첼 ) 4 年마-다 다시 필~!:fj하게 되

어 있는 f鎬人항용뒀 代뜯첩도 아직 4 휩}다 헐첼펀 例가 한벤

도 없을푼 아 니 라 , 民主잖政의 t1~*1~惡인 」폭 • 野의 처立이 全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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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팩-候練‘方式윷 램하고 있는 것이다. 따라서 이러 한 繼같1에

서의 立法權의 行使란 그야말로 名目上의 것이고 ，오로지 행짧者의

환擬어l 따블 수 밖에 없다. 더 욱야 꿇高A民용짧l 승期란 年二

回에 不퍼하고 그것도 첼윤期필 三틴 閒우후 限定펀 까닭어I P않-

休制찰 호도하는 形式上9-I j;;: 텃外의 아무것도 아년 것이다.

이처렴 北혈의 摩力휩월펴에서 괄예 소위 웰高의 드i:11깊짜I공]이라는

f냥高A民율할란 오직 혔좋b행어l 예 속펀 거 수기 관에 不짧하고 , 또 혔

폐풍이 딴 것 은 Proletariat 꾀싫관 ±張하연서 갑￥몇上2-..!료는 스스

로 I뒀上的 ，不可설의 짝力읍 行핸하고 있는 金日成이란 한 自然A

으1 또 다른 훌t~칩 EJltt>:후서 公兌으l 柱格읍 잃 은 짧名속의 4침댐에

不까하마. 때문r에 이러한 憐펴， 이러한 챈力隔造下에서 制JE되는

이릎H} 法첼oj 라는 것은 모두 摩力횡꾀 한:志와 #터IJ*옮持플 렀한

하나의 렀Htll手段 o 로 作月}할뿐 , 그 以J:의 ~~tt원룹 갖지 뭇한다 •

北훌훌政챈은 이 러 한 1*制下에서 의 法짧없能윤 더 욱 셨率的」ζ로 하

기 삶하여 t J!t 式上의 i쿄힘人~ 승릎갚가 f木승약1인 大部分의 JtJl fHJ中어 l 는

金 日成과 혔휠l풍의 E블系手下£. 웅걱 01 는 이은바 꿇흙GA~갈該 범’設

용談라는 것을 릎강원하고 。1 댐’設~꽉에서 μ、떨~oll 짜라kl 自由룹케

꽉案윷 審훌훌 決定 빛 명行法令을 修正하고 ，法 j￥P.R램까지 쑤여따고

있무역 ( 항 87 뚱 1 융내 지 3 융찰원 ) , 金티成읍 초n옆~i록 하고 있

는 北輕으l 主席 역시 法첼과 同等한 쩨力을 7f-진 命令을 낼 수

있A먹 ( 젤 94 짚) ，또한 소위 主참의 ￡중E과 tM송랜웠iZ &ii 인 中央/κ昆쫓

員율도 法젤과 同홉한 썼力을 가~l 늠 政令 , 황定 및 3~j示等을 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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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월할 수 있도록· 法월u化하고 있다 • ( 第 103 숫 ]

따라저 北짧에서는 常設갚뒀나 다1央A~委쉴용에서 金日成파 렸펙

풍의 必要에 따라 얼마든지 法令윤 힘IJ 定 改魔한 수 있고 그 웰

웠도 아무 制限을 받지 않기 예뭄에，우리가 法律에 화하여 갖는

합;念교F는 하능과 땅의 差뒀.가 있다 • r섭北의 交流에 필하여 北韓

의 댐行法令.01 어떻게 잣流와 휩·敏되는 가릎 把握하기 환해서는

北햄의 이 러 한 천造的 #￥싫을 삼핀 후 그러 한 狀편下에 시 1&U 5:섣뇌

는 法젤의 ↑生格은 도깐 어떠 한 가플 換칩、f헐- 必-필가 있 다 •

-13-



웰-
二

커
-

北항:注令의 -般的 t±格

*上융主월성에서.익 法의 存在란 , 휩캉의 存在와 함께 共짧삼윤의 도

꽤와 함께 따死한다는 것 이 Marxism 의 Eξ t::~~씀 이 :-<1· 만 그러 나 오

늘날 이듣 E되家에서 이릎바 「짧않期어 l 있어서의 法의 않월U J 이라

는 trzt휩下에 ,필의 5펴↑품的 f갖휩플 §흐휩끽하고 , t上용主誌#돼;J플 維램·하

τ 가장 렀力하고 갖쉰폈的인 手-段 o 로 삼고 있음은 이 미 公혔1의

됩rt몇이다.

北원에 있 에 서 의 法令으l 캠:flJlJ t:，t 持的 앓앞U은 , StaJ. in 첼렸時의

Sov iet 에 뭔적하거나，오히려 능가한 정도로써 관꼭할만 하다.

이러 한 北韓의 法짧;念은 前휠투에서 실-펴본 바와 같이 法制5:E ~'tj ?X

어l 있 어서는 끼듭j~이 오. ~공의 1흡~ Jl휠 f점에 이 르기 까지 , 모든 것

이 탬 -한 자E力휩-안 金 日 成과 金 日 成윤 둘러 싼 횡g제F 혔 i때풍의 上位

짧級의 iZ志에 따라 엽 ill픔제 活用되는 행制力.Q..£.서 #품徵Aj. 워 진

다 • 이 러 한 짧쫓은 人昆쉰 황한 삼승ttf5q 法첩i싫1JJ.i[플 쑤르짖 는

Marx-Leninism 과도 캠反윈 自 t-~5한 f좁 .Q.. i응서 , 北韓의 法令0) 야 말로

人民의 *룹:til:쉴‘ 도외 시 하고 自 然人 o t료서 의 金 日成P佳·件;制을 保깎f

하는 使命 그리고 이에 反하는 어떠한 갚융的 , 人民的 作用도 탄

압하는 f뚱월U윷 앓츠行하고 있는 것이다 •.

北꿇 法令의 -般的 性格을 把앓하기 검해서는 다음과 같은 金

日成의 E윷를채괄 음미해볼 必뀔가 있다 •

페] 金日成은 1958 年 4 月 , :it韓의 이픔바 「 펌u •款웰 • 全댈j용찮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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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서 行한 햄說가운데 法의 性:格을 닮明하여 , r$이 란 정 치 의

외부석 표현에 플과합니다.

법이란 정치렐 알지 뭇하고서는 결쿄 이랙되거나 집행펼 수 있

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 냐라석 법온 국가정책윤 수-챙하기 위한

수단에 풀과합니다. 우리외 국가정젝운 곧 당 .~J 국가청책이기 I벼

운에 우리 당의 청책을 이해하지 뭇하는 자관은 우리 냐라의 사

법알꾼이 될 자격이 없읍-니다 」

라고 하여 품의 웰， 폐] 펀컸에으l 歸댐性같 5월L녕하였무역 。l 0-1

同 원說에서 「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여러 분은 法슬 해

석 ，적용할 떼 우리 당이 요쿠하는 계급석인 관점 , 다시 말해서

표로려}타리아 독재의 관걷에 의해서 정확히 해석하라는 말엽니다.

우리의 법 자체가 우리 당의 정 책을 옹호하고 성.텐시 키기 위 하여

종재하는 것안한 p 법을 정확히 정행한다는 것운 곧 당의 정책융

장꽉허 ;십행한다는 것.£..~료서 텅-의 지도어l 북종한다는 말이 되겠읍

니다」

라고 王꿇하여 환의 性格플 {필5E하고 Proletariat ~법행 JW 혔

£"iJ의 政줬 나아가 혔효j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 自身의

1쿄志플 X}하여 法은 存tE한다는 풋플 明白히 하고 있다. 이 러 한

#制下에서의 法은 ffj力흉의 찮:志에 따라서 언제듣지 改廢되 역 ,

그 처쭈꿨도 必탤」긍否에 f곱하여 方向°1 決定톡l 다. 따라서 펴고} 北

의 E한流에 있어서도 우리 의 法얹;念.£..~쿄는 조렬자될 수 없는 北隱iF.:

令의 -G웅的 性格플 檢討하여야 되며 交流의 숲 i퍼흡을 i꾀하여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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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韓‘현令은 항장 렌北交流릎 앉포뿔하고 FiX 껍하는 JI.월에 설 수 있

다는 재플 간과한 채로 F될겨양l 交流 뺨히 政治的 쪼ViE를 한다는

것윤 커다란 모험이 아닐 수 없다. 以下에서 北웰의 寫法 줬￥IJ

PJT 천5成法 升arE과 7fIJ 월訴를앙注윤 中心~.£ 몇탔的언 품처}플달 다룸

에 있 어 향상 ~t첼7E令의 -값的 1갚i格이 FF;월로 되 고 있 음윷 fit

F윗認코.자 한다 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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캉四좋 北편활法令과 南北잦流

第-쫓에서 論한 바와 같。1 1972 年 7 져 4S 歷史的안 南北共同

줌明이 짧表펀 以朱， 우러 나라는 租l획의 SjZ;fo的 純-이 라는 民族

的 偉뚫의 터전을 마련하고， 그 以前에 라도 수 없이 行해지는 北韓

의 直接 • f셉接的 挑짧파 숲효E戰의 危險」Lj료부터 힘民을 保靈하기

*융하여 가창 진 ~J 한 쩔향로 各種죠뚫:.~~어l 臨하고 있음윤 周知의 짧

돗이다. 그러 나 이러 한 우려듬의 쯤力윤 훤퍼共同줌明。l 짧表펀

以後에도 如前히 經結되는 抽戰파 協約파기에 依해서 우롱되고 있

다. 혹조흙分界線에 서 의 戰關的 攻짧 , 武裝間짧의 南ilK， 그러 고 짧함

없는 中復과 宣fξ dt}뀔때들응 랐同뭘明어l 合證한 北韓의 훌쫓意블 의

심케 하기에 足하다. :ft韓의 。!러 한 二童的 없裝政짧윤 그들의

1*制가 장막에 쌓인 철저한 狼줬#옮lJ라는 채파 4놓허 六 ·二E 南

홉」ζ후 世界史上 유례없는 동콕상잔의 너I 극-을 招뚱한 元32.이었다

는 채에서 우려 나라는 까認 世界의 自由民 요두어l 게서 f즙賴를

염~l 뭇하고 있는 弱처슬 후도하기 *월하여， 1954 年 채너l바 율談

以末 -흉하여 온 없훌훌.ijZ- ;fO 攻 勞의 i친에 Al 냐지 않는 갓야 하 는

펌l斷을 발기에 足하다. 이러 한 ￥u빠윤， 그플01 7.4 共同룹明쓸

짧表하기 바로 하루 前안 7.月 3 日 乎購放送을 i휩하여 짧表한 政

f흉을 음마할 빼 自明해진다. PiP. 同放送윤 「南朝蘇 훨굶파 租固

統-의 相효閒係에 처하여 」라는 題目·下어1 r 南朝應의 훨命파 챔l휠

鏡-問題는 서후 품i!-}펀 別{댐의 問題가 아니라， 相효간 연판된 펌평

j료서 ‘聯의 共通E늪을 가지 고 있다 」 고 하고， 狂슐主義훨命을 南朝

蘇에서 완간;함 o 로써 챙l획觀-을 철한약는 듯을 쑤엽하고. 도 7.4共

!늠|좁明옳表 이틀 뒤안 7 JI 6 日字 放送에셔도 역시 同-한 취지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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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t훨·을 천명하면서 다만 現象的언 쫓쫓題를 교요하꺼! 克服하기 *월한

戰術的 2찰更~로 F흠~t쳐話의 E헐~을 規定하고 있다 •

이러 한 北韓의 態度는 南~t~이 合意하여 숲없휠民들 앞에 C남숙히

그 옷짧읍 맹 서 한 7.4共同좁明의 *쁨神에 正E효4로 反하는 것이 며

「思想과 理;念， 制度의 差異플 초월한다」는 것은 삼육主義훨命의

응원짧 그들의 制度의 강용要라는 根本텀 的을 志向 한 허 위 에 찬 合;휩

條頭-임윷 分明허 하고 있다.

그러 나 北韓의 。I 러 한 랬裝政혔에 도 不펴하고 우i!-j 의 3'L챙은 交

流플 챔한 진;l:]한 努力끌 거둘 수 없다. 그것은 우i!-j 가 乎뼈플

지키고 民族의 ;念願울 이푸에 주어 야 할 唯- 合法없府이 며 自 由

民主主찮!궐쳤언 에둔이다. 다만 이러한 우려의 立揚A후서도 항강

相펴方의 협~Il!삽 .ft;:制 • 目標 그려고 갚육的 諸制度플 정확히 파악하

는 컷은 F칩北의 交流플 성공척￡로 유도하기 최한 前提{값件이 런

닥.

。l 러 한 짧l원에 서， 우러 나라의 짧法令뜰야 南北용談과 어 떻게 調

和되는가플 陽究， 檢討하는 한펀 횡在 ~t韓에서 週用되는 慮法융

닝1 붓한 훗定法。1 南~t~流어1 마치는 影￥평을 살란t:r 는 것 윤 特히

훨훨한 일이다.

1 • 憲法어l 關하여

~t웰의 월法윤 1948 年 4}~ 29 日 制定 公布된 以5월 敎次의

at표을 껴 쳐 1972 年 12 月 27 日에는 狂융主議鎔法을 줬뺑하기에 °1

르렀으나 다I 개 그 骨格온 1936 年에 制定뭔 soviet RUssia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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魔法파 類似한 것。1 다. 쏘변‘憲法의 이러한 모방은 8. '5 解放以後

38 線以北어l 進睡한 쏘켠 古융협f룹의 f~쩔에 힘 업어， 그들의 政治的

路線파， 그에 i을{it:하는 -‘部A의 野心에 따라 극히 自然스럽게 이루

어 쳤 으나， 現突的으로 이 러 한 靈法은 北짧住民의 意J템와는 숲혀 相

反되는 政治制度을 향入하었다는 ‘월에서 狼줬의 싹을 엿렐 수 있다.

~P 北韓찮法은 쏘련이 이릎 바 白色階상달 c~도하고 Pr ole tar i a t

샀짧 및 그 狼줬플 志向하는 5힐力한 權力休制를 첼持하기 환한 보휴

命 (tJ 憲法을 採램한 것과 똑 같이 金日成이라는 한 自씌.;人의 집권

월 랬刀하꺼i 뒷받침하고 自 E견와 -'f- *'0플 사랑하는 ;tt웰의 住民들을r

억압하여 無꿇階級의 X명쫓용라는 삼육主義的 슬후칸플 앞장세운 혔짧뿔

中心의 행制的 紅‘治#制블 確立하기 검하역 짧U定된 것 。l 었다. 혜문

에 北훌웰의 찮法이 칸 金日成과， 金日成이 領형￡하고 있는 朝解혔뚫VJ휩의

政錯플 앓行하는 하나의 手段 o 혹셔 作用할 뿐 우려가 -般的i후

認誠하는 根本親‘範~~응서의 ￡펀法魔;念은 처읍부터 存在할 수 없었던

것이 다. 自 由£..운 選꿇플 i휠라역 JiJSL!관 우t!- I 나라의 짧法고} 金

日成이 라는 한 自然λ파 時;E판 思想的 指標플 파j定한 :}t후웰의 ￡갚

편은 그 뀔뀔念어l 서 부터 差짧-가 크며 , 北韓의 .£.듣 g 헬는 ..£.직 훤한월

의 컷R化에 았다는 쳐을 간취 한 수 았다.

범北交流플 表面的 o 후 肯定하기 참하여 꿇近 改표하기 以前의

北월찮法 第 103 條는 야릎바 「햄薦民.초主義A民共5f~1뭘의 首府는 셔

윷이다」라고 錫定하역 統i은 다만 호흉훈월的 思想、的 f짤隨을 i현한

*土용主誌훨命의 롯짧 o 르맘 。1 ~츄어 져 야 한다는 그들의 담穩플 再確

듬정하고， 大합-民 l최의 存立自休플 줌~콰는 파대망상속에서 소위 캠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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解放i뚫動을 뀔합it하고 있다. 그것 윤 :化韓隨法 第-條가 「 朝蘇民

主主짧 人民共和固은 숲#朝蘇λ民의 利효을 代表하는 自主的안 狂

슐主義固家。l 다」라고 親定한 것과 합하여 그들의 合憲性을 행調하

고 l최籍法 ( 1963 年 10 져 9 日」 最흡λ民슐讓 常任쫓員육 政令~1응

짧布 ) 第 I 條도 해 석上 大않民固 固民全혐;플 이 릎바 朝蘇11:王主훌훌

A民共;.fa l휠 公民이 라고 親定짓고， 南후웰의 tJ\態는 다만 「美帝固主뚫

者에 5형古펀 괴되집단 J .Q..~로 파定할 뿐인 까닭에， 思想과 뀔念， 制

度의 差흉블 초원 하는 멈北의 交‘流라듣지 , 우려 固~숲#의 自 由후

운 政# 選휩에 짜릎 租固의 J했一이라는 것윤 全혀 ;쓸慮의 餘f也

도 없게 되어 있다.， 협北交流를 通한 統-作뚫。l 쿠체적으혹 進行

되는 경우 이 들- 各 f총文즉출도 뀔然허 폐기 되역 야 할 것 야고.• 이

쳐에서도 쯤方은 응당 交·流의 피 할 수 없는 限界채을 느껄 수

밖에 없닥.

이러한 北웰倒의 1I..揚을 더옥- 뒷받천하여 주는 것 A록， 우리는

g를훨的 o 로 北웰#웰力의 전쑤릎 장악하고， 찮法을 ul 롯한 모든 法令

의 짧位에 서 있는 혔動뾰의 강령융 상펴 폴 必要가 있다.

그들의 소위 행~11i협§한쿄1Jj옵윤 北韓으l 權刀構造에서 가장 核心的인

기쿠이며， 모든 作用도 혔훨fJj효의 政榮送行으로 셈~-되는 바 同풍의

兌規杓 前文은 「햄짧렀월b풍의 쭉面 g 的은 #牙01휠 北￥部에서의 if

용主뚫의 完솔한 腦利블 保障하억 전국적 범위에 서 反帝， 反승j젤的

民主主議뭘命의 E뽕용흥을 꿇行하는 데 있는 것 이 며 , 最終 g 的은 共훨

主혈狂육블 建設하는데 았다 」 라고 明룹하고 있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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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、

이 前文운 바후 北韓의 쪼할 수 없는 政治웰念。l 며 , 한개 政풍

￡로서가 。J- 니라 뀔깊家의 歸治機 E챙 o 혹서의 E환촬을 갖는 혔훨bR:.의

@.標라는 l힘에 注意플 기울역 야 되 고， 그들이 合뜯: 한 「思~~과 ￡멸

;원， 制度의 차。l 플 츠월한 租固의 -Sf fo的 鏡-J 이 란 「必훨어l 딱

라 戰略戰術을 달r-./하는 租l좋l 의 1±승?료E혈的 鏡-J 을 意味한다는

것을 인식하여야 한다. 뿐만 아니라 이러 한 前文의 內容윤 바록

北韓의 新靈法에 明文化되억 있다. ~P 第 5 {I찮는 「朝蘇民主主義

A民共커끼 l최운 北i휴部에 서 갚윤主훌훌의 完全한 &장체플 。1 룩하역 숲l휩

的 範 lH1에 서 外혈를 물t!-I ~1고 民主主義的 基짧워에 서 租E힘을 -Sjl-;;ro

的무후 WE-라며 完술한 if!:;~똥的 鉉立을 i쫓lit하 71 환하여 關옐양한

다」고 親定함..Q..~료써 그들의 華iiJ §폈-가 월흉b兌의 規約에 딱라 함

i힐l 의 ~1t에 있윤을 보여주고 있다. 따라셔 혹표한 意味에 셔 의

갖流가 。l 루역지 .71 협해 서 는 흘然히 同兌의 많f평가 바 꾸1 oi ,;(1듣~l 아

니 먼’ l司兌윷 짜 i$: t-l-여 야 펼 것 이 다.

i피 짧法 第 7 {!랐 빛 뚫 8 ↑값는 λ~::t證의 行t'~方法 o 록서 꿇高/\

E강승를찮 및 地方 쯤級 人民쫓쉴윤블 親fE하고 았으역 0] 것 은 다시

싫~5 뭘 「뚫품人民슐릎꿇」에서 詳細하 明記하고 있다. 同 ，따~3깐괄에

딱르연 最휩人5z;쓴찮;는 名 g 上 l헥家짧高摩力을 行않‘;yL게 되어 있우

며， 立훨搖을 專궐하고， 主席파 政찮쉴絲쩔괄 選혹씀하역 中央錢추UHf의

fJr長윤 選出하는 外어l 中央換察f깅ff.한長의 任命摩限도 갖고 았다.

그러 나 前렐한 바와 같이 꿇高人民용認는 年 1 ?X 내 ~J 2 없에

限라여 감集월 뿔이고 (월 77 {I앓 흩원) 그 쓸期도 不i뀔 3 日어i

F쿄도되고 있어 돗훨的 o 후는 아우란 權R녕을 갖~I 웃한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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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욱허 1962 年 8 月 8 日 짧高人民융찮 합任委월슨 정령 o 록公布된

「조·선민주주의 인빈공화국 최고인민쳐의 대의원 션거에 관한 규정 」

에 따르면 웰흙人民용뚫의 性格을 더 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.

~n 同 쥐-정 第 36 條는 各 選컬슬f25:에서는 • 형 一名만의 후보자를

내세 위 贊反 投票룹 하게 펴 며 , 그 추천은 다시 朝&￥JH 첼bj옵고I- [HI

풍을 中心무혹 한 예라 敎個B-l f~ 乃至 방계댐 t칩에서 贊N.討論을

거쳐 챙해지는 까닭에 候輪‘횡는 바록 朝蘇fjj 헬껄員 !E는 :::z..에 忠

틀행할 수 있는 기、物이 어 야 하고 。l 들로써 靜成되는 ￡끓高A!한갖춘델렐

원따혔휠펴뿔의 政잃:을 윗받첨하는 하나의 댔橫。11 不週한 컷。l 다.

빼 문에 숲- 日成과 그플 주숙-.E..£. 하는 f뽑蘇혔 훨tJ'Jt은 끓高/\民슴릎월

라는 · 名 텀上의 1\듣렐f;;::'뿔을 j휩 tJ-역 北韓p3部에 存在하는 各種 問

뒀닫에 혔한 趙·i뭔는 ?η짧。1 ..9-， r됨北의 xtif에 즈‘쉰 εL 역 쪼낀잉 t쉽용 進

많나， 交파의 필플주者언 1\表플에커1 1可맑라도， 도 어 떠한 形態라도

自由롭게 制없을 力n하도록 되어 있다. 이러 한 制限플은 그들의 必

要에 따라 훤월的으로 行해질 수 있￡묘후 롯質的인 E§法親}EO]

F힘北의 交流플 防뿔하는가의 여부， 훈윤 該뀔않文의 存在有無와는

;팩뚫!하키| 텅 상 그들의 政治的 힘U핍f에 만 依存하게 되는 것 야 다.

:ft廳쉴윌法은 다시 生꿇手段은 l뀔 家 및 協同E죄 #의 ffl有이 연 ( 第 18

條) , 모든 자연자원， 交通찮輸 빛 f툴信熾國의 固有엄윌· 親.7효하여(第

19 條) ~숲허 私有財뚫制뜰 찮止함으후써 自由民主主꿇의 앓本 o 록

삼는 우려의 制度와는 正反혐의 立揚에 있다· 따라서 統-을 前

찮료 하는 j攻治的 交流의 段階에 서 는 꼈論， 經흙的 交流段階에 있

켜서도 그 交流의 主 P~ ， 交換方式 等에 윤양의 障짧가 짧生할 수

았음-윤 留意해야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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흩

이러한 牙험웰定은 그-플이 언제까지나 大韓民固윤 렐攻. t±융主뒀

休制어l 로 램國시켜 그뜰.$l-l 짧法的 썼力을 랭行하려는 훨따Ii료 解행긋

할 때어l 얀 \01 1 프로소 理解펀 수 있는 컷이다. 이러한 짧法親.定을

存뭘.한 채 南~t交流플 운위한다는 것 역시 하냐의 二짧첼反이 라고

할 수 었다.

同 憲法 第四훨은 이른바 「公民의 활本摩힘j와 뚫鏡」 괄 밝허고

있다 • 여 기에 서 만하는 樞젠1라는 것 은 어 디 까지 나 狂융主義감:HIU 下

에서 Proletaria t 폈歲플 橋월하는 3쥔닫관 pg에서 ,'-I 짧利악 自 f섬릎

의미하는 것이벼 우리가 웰갚、的으로 알고 있는 民主댐짤 E힘民의

基本的 훤利와는 遠隔한 거터에 있다‘ 짜라서 文 ft的 諾交減가

行하여진다 해도 그컷 은 챔互問 ;샘反펀 休웹下에서의 文化的 칼등얀

쓴 招뽕할 可能性이 크고 함허 우리 판의 갖 ft的 精챔的 活勳이 한

결코 北빨에서 許容되어지지 않을 것이다.

그러 고 *土용±義f*制에 fi.하는 自 由포운 批팎J • 집II作 훗및 칩칩m훨h 온

그들.q Ii월法 第 67 총에 f져 f늪펜 소쉬 法파 *土용主쫓的 生活規範 빛

f±승主:뤘·的 行댔準 fllj을 늪한反하는 컷이 펜다.

同法 第 72 종도 同봤이다. rm 72 쫓는 「租떤의 保衛」 플 公民

의 짧大鉉務로 하고 있는데 이 親定어l 있어서의 챔E힐은 꺼說 北

후앓的 t±조능主魔 까1i펴i-완 월:味하며 , 따라서 F됩北交流.의 어 느 -方이 라

도 大韓民탤l을 찬양， 接近한다는 것은 그플의 소위 「租핍」 에 처

한 쫓務免脫로써 最大의 罪惡으로 안정 t양게 펀다. 이 정 또한

交流에 臨하여 펄i원펼 수 없는 펴이다.

同 法은 다시 第五.뚫에서 뚫高/κ民융등월 常등양용議에 관한: 規.定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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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-고 있다. 여기에서 그들은 짐딩上의 最힘/용委員융플 f廳하여 法

案$11 審議決lE. 現行품令의 修I.E 빙 現行앉 令의 解땅1 쉰풍의 梅限을

行使할 수 있도곡 하고 ( 第 87 쫓 ) • 其 1t!:! :i즙휩A民용誌·으1 休용 ( 짧몇

年 겨우 & 日만이 웰휩AE강용등앓흉~땀l이다 ) 中인 례의 모든 웰高A民융

E鍵￡양측운 꿇行하도록 챔철하고 았는 닝1· • 이 것은 金 8 Ji'(파 그블 ]줬上

으로 하는 웹蘇혔動헐의 모든 政짧決定윤 더욱 쉽고，더욱 빠르게

뒷받천할 수 았는 뿜it앓上으1 i였隨。1 라고 한 수 있다.

또한 北짧의 新憲注은 소위 I펴家의 합班이며 固짧主帳플 代表하

는 主댐1#U촬 꿨T~맞하여 몇첼的언 행·됩橋力者·포서의 훈日成 地位릎

뒀化하였 고 第 94 쫓는 王l휴어l 게 必、헐한 경 우 아무렌 허Ii限없이 E용

*양과 ~J等한 폈 ~llj力푼 갖는 命令-응 Hj~定하내 ?1:~' • 政令 ·얹;f단 쩔

·알 公布하는 帳 I폈윤 부여하고 있다. 特-61 新憲첼-은 北韓어1 있어

서 f단E허#참혹핸擬I떻으로서의 中央Af흔캉E잡솥:찰 新設하여 첼幹홉B플 래 거

Fif} 힐쉽좌의 5첼뒀」즈로 묶-괜할 수 있도꽉 6]-였고 主j쁨언 金日成의

直接 #첩풍좋찰 1관·으떤.서 司法 •校察縣f훤융 *염환하고 注親 • 命令 등의

執‘行갚 많협하는 핸力한 빨P뭉윤 許容하여 ~質的인 立法 ·行政 • 司

法의 iBE治괄 ￡향ta 케 하였다 • 꺼 E택 M式上으로는 主댐이나 中央A

IX:，쫓員승가 꿇휩A民슐議에 뤘섬E윤 진다는 規f갚을· 두고 있으나

( 第 98 쭉. 第‘ 106 쭉 ) 前~한 \J}와 같이 웰‘힘A民;4응등월의 構成 自

1*가 金日成파 혔훨tJ)효5>-1 1;양橫으로 이루어진 以上 이러 한 佑II限운

전혀 意味가 없음이 明白하다.

이 뜰 짧定뜰에 III 추어 南北交節으1 ~한에 北t찮은 主P힘이 나 中央 λ、

~쫓 it용플 행하여 또는 뚫寫A民쫓t뭘잘 常設갚듬첼플 i펀하야 그운늪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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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 必쩔한 모뜬 앉令 • 깝令 ·Wl令 • 決짤 • 펌示 짤을 언제나 f~il 'j을，

rJrjft;함으르써 F힘 it交流어l 훤控 • 11젠殺의 影앙웰力을 行使할 수 있 어 ,

우리 가 갖고 있는 法으1 횟直性， 法흙固뀔’;念과는 폐짧한 立場 임을

感~하여야 펼 것이 다.

同 隱뾰 第 140 짧는 「敎웹1所는 줬·힘1에서 폈덤 的이 며 設뛰1活펴h을

폴에 微底허 의거하여 꿇行한다」 라고 想셀. 파法樣월 保않i하는 풋

한 形式·을 갖추고 있다. 그러 냐 야 했. 7I:~ 역시 파합A民용議와

마찬가지로 完全한 虛*뿔이며 北韓에서 司첼챈으I ~펴j'[t!을 착는다는

것은 마치 나무에서 고기릎 낚는 격이 라고 뜨는 것이 옳다.

줬·펌]所는 -定한 ~~t첼知휩을 캉l-1n원할 必흰가 없이 오직 풍↑生파 u
융的 성분에 따라 各級 人뚱쫓뒀갖늪에서 선출되는 팎l뿔로 구성되고，

선거기관은， 추'1뿔 맺 ￥iJ짧와 同혈한 빨限을 가진 찬심괜l 플 언제든

지 f샘ff할 수· 였 도록 되 어 있 다 • ( 第 118 짧 參R검‘ )

해문에 北韓에서는 빔!펄 벚 參갇환합。1 오로지 金 8f짜파， 장 B 成에

게 훤~l평된 혔휠b 1t의 핍 示에 따라 웅-칙 이 는 手足에 不펴 하여 , 탬:허

固家的 논효-윤 뽑치 는 罪， ~P 11펴장生.權에 關한 뿜」 언 겪우는

더욱 그 現象이 뚜렛하다. 訴追擬開으로서·익 행察 역시 마찬가지

로서 , 檢察所의 함長인 中央t췄察所꿇은: 텔핍A~융議에서 任命되 끄，

中央候察FfT가 다시 各級 한펄플 if免도록- 되 어 있어 ( 第 76 쭉， 第

145 총 ) , 언제든지 꿇훤AR;용證 빛 윌중E힘 A I¥.‘융등앓플 左右하는 휩셔縣

렀~1TIiJJ동파 金日成;의 政짧， 짧示에 liJll從하여 訴i물橋의 行使륨否룹 決

lEi하게 되는 것 이다.

줬엠j所 및 f잦察젠f의 원造 빛 作用이 이 처럼 했월h풍의 決定 ftrJ{iil

{성

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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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l 따라 方I혀이 꿇定펀다는 것은， 南北交괜가 언제라도 、펴害펼 수

있음을 몇힘E하는 또 하냐의 'fJli 라고 하겠다.

2 • 錢웹j所 樣-成法에 관하여

F굉 ~t갖流어1 몇혈的 o 르 활勳되는 ~~'，챔의 升ij法 및 餘他法令쓸

핀f究하기 以前어I ~t 韓으l 靈한파 한가.A]로， 北韓의 法·令닫 解였~ jj웰

Ji:t i;~는 摩띠탓윌 ; 잔 찾갖추:J Pfr 가 어 떻게 구성 되어 있는가블 *췄討하여

갚-는 것도 행향斗다. 前迷한 바와 마찬가지로 北헐의 핀令이란

오로지 혔훨hfi파 갚is 뾰띄 政짧-윤 뚫行하는 하냐의 행광어l 不i뭘하

뇌， 그늪의 ~짧은 바로 法令을 ftfr 한 수 았는 休制인 까닭에

法의 執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과정 ·합머성 ·혈法性.等고}는 먼 거리

에 있는 것이다.

이 른바 원，현tE~主主휠3 人民共 ~n덴 줬-띔j所梅JJX‘法은 第 3榮 1 쯤에

「챔餘民主主;월 A !12;共~~I1[좋l에 훤立완 A~民主主줬댄l왔똘Ij度릎 一切의

홉犯A르쑤터 땀룹현하는 것윤 E엣業으로 한다」 고 웠，숨하고. rffi 法 第

6 뚱에서 第 3 왔의 음없業-&- )쏠行하기 첨한 升u 웹適用樣융 規솔하고

얀다. 이러 한 銀f같은 페法의 권的융 짧定하는 것파 함께 • 狂융主

該休폐下의 E용 ~~.)E方式 o 로 되어 있는데 이 햇定융 蘇格펴 당F었긋

하는 경 우.， 大韓民固의 存친E 自삼， 各種의 活월h ， 냐아카 펀接的인

南北交流에 서 i*生되는 모쓴 띈뚫을이 例外없이 이릎바 「朝解I한主

主義 A民共~n댈!에 確立된 AR:民主主줬 固家옮!J度어i ‘ 처한 f풍害」 가

되는 까닭에 升!!뭔의 짧떠혐줬이 되거! 펀다 • 그것 은 北웰이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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思想的 견고성을 維持하여 어떠 한 의 pI 에 서의 Z찰贊도 f#O많上 容納할

수 없기 채 문이 며 , 南 ~t交流 가 許容되 는 흉ff fHj도 캘국 北醒政樣에 의

/함屬外어1 다른 견이 없게 펀다.

또 I금! 줬멤]所松成法 第 12 쪽 몇 짧[ 14 총에 依하연， 北韓憲法 第

134 슛익 *영定에 쫓·아 펌1 댈는 中央歲뛰j所， 뿔 • 直輕市 錢￥[j所 ， A民

載￥tl所와 特別줬웹1所푼 不댐하고， 法律的 知調.91 有無가 資*장윤 決

定하는 젓이 아니라 各總 該뀔 At륙융證에서 i혈혈로 구성되는 까

닭에 , 몇첼的4로는 혔햄풍에 忠誠하는 쏟만。l 選出되게 되고. I늠i

21 총에 는 選쩔擺開의 검뺏어1 ft{한 解任융， 그따 고 I뭔 2,t 榮는 다

시 「힘j뿔는 選꿇옳뜰 앞에서 自己짧뚫을 超告하여야 한다-J 고 規

定하여 음양으로 취j탤에 게 뚫大한 품li~장을 力n하고 있으며 , 이러 한

制限듬은 쐐뀔의 뛰U決 乃를걷 半U7E이 혔패풍파 金日或의 #휩示에 服

從할 수 밖에 없윤-윤 팎確認하여 준다. 마라서 北뿔憲法 짧 140

쏟와 갇이 同 렐成않 많 8 쫓가 힘1월￥의 뺑'SI.性에 판한 행定을 두

고 있는 것은 한 개의 1G文으료 形式을 갖춘데 不펴한 것이다.

뤘級庸II慶플 살펴 보연， 同法 第 18 슛는 形式上 三講뚫!l플 取파여

쳤告A의 ~U효윤 排EE짧하는 듯 하나 팡몇上 固家主檢에 @렌한 罪의

第-좋 管후흉橋은 i윌 E용은 中央줬fiJ所에 두어 -좋 乃至 二뿔무로

確定뛰j決을 하며， 特히 政治的 問題로서 계류되는 이른바 꿇大한

固家主*효7 敵처罪에 관해서는 -휩으로 終結하여 ill速한 如升u이 行

해지도록 足하고 있다. 南北交流는 後~하는 7flj法에서 再짧되는

바와 같이， 北韓의 唯一1*챈Ii 自짝;에 처한 危펀’~i료 解顆되는 까닭에

그들의 5였意에 依하여 中央歲힘j所플 동-안 즉각적인 反파、이 可能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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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문에 역시 留意해야 할 짜이다.

!£. 同注에서 만힌 바와 감이 鏡펌j所의 ￥l]決， 뛰1J5F에 처한 執行

은 司法쩔의 權限..£.로 퍼 어 있 였으.나 { 同품 63 총 參照 ) 1958 年

8 月 31 日 司 注쩔이 廣止팎 o 르써 모든 웹j양 , ·f-f.fi월 에 화한 執行一뀔]

가 숲日成과 혔動풍에 쏟쓸캘되고 있음도 아울러 짧합해야 한다.

!£. 하나 월考로 하l 야 핫 것은 줬웹j所 構成法에 마은 形껏上의

팎j決節次는 戰정한각 存在하;:1 만 쫓贊的으로는 金日成의 命令， 교시

乃至 中央A民헬과융의 政令·決定·指示，짧휩A民갚諸常設융議 決定

에 짜라서 언제든지 그러고 無해II많으로 I司 웹成품윤 死文 it하여

새로운 i'!.o {x플 만을어 낼 수 있다는 져이다. 例컨대 1951 年 I Jl

10 日 「짧짧량-힘j에 관한 規定」 이 라는 이푼의 內웹決定 第 203 몽는

fA많겠~ :.힘iJj 의 핸行플 쳐f았:하여 , 줬뛰j所의 機能플 形연~1t하고， 군중을

에 합한 ￡칭룹하연， 군줍즉등을 짧펴h하는 했뭘웰의 휩t펌L에 tt<한 줬띔j

의 專홉R윷 쉽ij 出하였고， 나아가 페웹의 內容도 法的 明갖:에 없는

f휠핫칩릎 깊§意로 지Ot맺한 수 있도곡 하고 있다. (I司法 15 춧 쓸-照、)

이러 한 北韓의 現윗은， F침北交流뜰 ￡￡心~~~ 希음표하는 우리 測 it뚫

는 꺼論， 그둡 自身얼 ~l 라도 ↑합勢의 렀 11:;에 따라 그 기 만이 약하여

지거나， 政治的 숙핑의 X'1 象이 되는 경우 주차없이 짜聞할 수 있기

때문에，南北交流뜰 直接 間接A로 助폼한 수 있는 소지가 크마고

보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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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" 꺼法에 관하여

內

가.序 할

퓨u法은 어느 댐家에서냐 그 固寂 "1土용 몇 個A윤 犯및-로부

터 防衛하는 任探괄 갖는 가장 童훨한 法規짧으후서 , 固家團;念어1

π}라 그 첼풍的 背웰을 달러 한다" 11흘史的으로 블 혜 , 近代以융:1 의

오랜 斯問플 i훤하여 固쫓가 公標力을· 掌握하기 *용한 }테융3햄어1 I핏

한 쩔꿇的 展開는 多樣하다. 그러나 규iJ펼訴깐쉬 近代的 改옳이

있기 以前， 앉羅巴·블 中心으로 한 升:u짧法ft系는， 표n쳤의 一方的이 고

X鋼f的언 5진f늪에 依한 ~J에， 特허 政 f읍的 멧L댄ff 과 렀疑Jfil 의 난·우，

認힘l에 딱릎 不法한 生命으1 t즐짧과 科휩料f펌節tA어l 依한 自白 -~-l

5회흉풋오L 務~B 쉰틸은 共i힘된 짧줬이였다. 그것이 18 母紀에 이르러

自 GEt끓 • 낭만주의 哲렇의 첼:짧化어l 따라 民fs;펀값;이 높아지고. JFU

펄法의 使命0] 再뺏討되어， 오뜰날의 1fJJ짧法 理짧뜨로 짧옆하였는데，

햇代의 쩌法행流는 대개 i펴大分하여 생각할 수 있다. 그 하냐는

道쫓的 윷tf王 E장융 찮;;$;:으로 하여 個A 自 따}익 {왔隱윤 JflH左의 主任務묘-

하고 있는 뺑 • ↑l‘의 立황으로 , 우리 나라와 日本란 loll 콧하얘 英 •

美諾固 쩔: 自由R;主主쫓떠줬가 이러한 立챙어1 있다고 꼴 수 있다.

이 立場에서는 個A으1 維利뜰 保證하는 페품의 投좁IJ이 特허 휩챔

되기 배푼어I J 法治主悲頂￡맺어l 짜릎 罪升U~효定主찮가 固守되는 f때向이

짙다 • 또 다릎 하냐는 1921 年 伊太利으i Enri co Ferri 가 올時

*土융本位의 升Ut용理論파 決7Ei!i命의 立짧플 際合하여 만든 페法호표떻-윤

기초로 한 以後， 삼승의 防衛-룹 가장 헬훨풋한 升U法의 즙뽕題로 보는

호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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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~;q 하t로서 오을달 소련뜯 ll] 훗한 東~짧固과 南美의 -部 固家에 서

섣램하고 있 으며 , 北韓의 퓨u法도 전척 으로 이 홉8類어! 휩 한다고 볼

수 있다. 本來 이 쐐流의 뿔꿇的 根製는 桂융科흰파 自然科풍어l

:냐른 決定輪의 f읍 頭에 따라， 非양定듬뚫어| 立뼈]한 웰義的 責任짧， 짤

펀主쫓·렇i*의 처;혐윤 是正하려 는 自 由法思想， 그려 고 *土용플 犯罪로

부一터 防衛하는 것플 헬챔하는 챔*止 E힘왔팽;순이 라고 볼 수 있」ζ냐，

편質的으로는， 純縣한 행請的 96R찾이라기 보다도， 짧存하는 專制的

ifY: 'i1음1*뿜Ij룹 標持하기 寫하여 利Jfl되고 있는 것 이 -般的이다. 그

가장 代表的언 {0J 가 1931 年의 Nazis 제法￡로서 , 同法은 떠家防

팎라는 美名T어1 法治 fa!.!度 代身 執橋횡의 5상意에 9-라， 요짧s [ffi한

」핸推解꿨. 소급효력 언정 , 危隊A妙1의 據防혐禁 뿔으후 罪升9 法5F.主뚫

룹 :否定하고 있다.

北힘찮升”法도 까E침 그 힘l外가 아냐며 그껏 은 소련 쩌法의 한- 模

型으로서 천저한 樞威主월的 色‘彩플 뜨i우고 있 o 며， 소련에 自由主

?강精챔l의 풍결이 행入되어， 떻7fiJ~용定主範의 1*설Ij윤 쩌法典에서 f영活

하고 있음에 反하여 北헬은 다그共과 함께 如펴tr 허 *탠威主쫓핫升U法의

쥔直性융 存統시 키 jl 있는 채어1 特徵이 었다.

냐 • J刊法統則파 南北交流

~廳쩌품은 1950 옮 3 月 3 日 常任쫓員용 政令으료 公;꺼i되 었

는데， 그것은 1926 年의 소련젠j法 챔향原則을 철저히 답풍힌~ {土융

主義‘때法典의 與型l이라고 할 수 있다. 소련升u훤윤 制똥以末 敎十

‘처의 改正을· 거쳐. 1960 年어l 確定되었는테， 그 많쩔는 삼용防衛룹

햇



外

걷휴

g 的￡로 f떼뿔휠1£의 성낀첼융 ?土융的 危險싼E ~D 行옳者의 反 삼숲

↑生에 두고 있다는 채에 서 北韓페法파 一致한다 • 다만 , 暴力的 폴

쇄비 키 혹호命을 3헌한 固家梅力의 뿔r握융 *농하여 처음에 는 했推解顆

을 J1;.짧團하게 훌정定한 바 있으냐 Stalin 死後 類推解顆칸 曉止하

고 罪升u法定主뚫에로 챈램한 펀에 서， 如前히 쫓동폐E解웠고.~ t깥威主義的

왕if같윤 두고 있는 北韓升u환파는 差異가 있다.

바짧쩌法의 이 러 한 편慶는 北韓익 함 1J‘*환쏠 .$솜Ox듣 rmf:，'\.와 法 i현用

정歌의 特徵파 한꺼! 南北交流플 前後하여 언제 든치 類뺀젤꿨에 依

한 規옮Ij가 可能한 갤을 C셜어 놓고 있어 #훈강l 注意뜰 혈한다.

。l 처l 北韓升9法의 *영」f닫을 F현~}t.交流와 關聯하여 Ii줬-엇的으로 分헤하커

로 한다.

먼저 同法 第 1총는 「升II法은 뿔플 犯한 렬에게 本法이 規윗한

升u웹윤 적용-함우로써 조선만주주의 인만곡화국 및 이에 樹立펀 E양

律*셋序릅 犯罪行합후부터 保衛하는 것을 誤業 o 로 한다」 라고 規定

한 것으로， 이 홉잔文은 바로 제法으1 §的윤 행定한 소련제法 웰 I

숲와 [퍼1-하다. 本짧는 北韓제法·의 딩 的을 「朝뺨A lf;共·牙[]품! 및

그에 樹立펀 法짧첼序의 保衛」 라고 밥히고 갔는 바， 北후찮은 大찮民

固을 이릎바 共쩌1댈l 담반푸라고 親定짓고 있기 떠l 문에 本쪽의 썼

力 역시 참j北韓 全城에 ;셜치는 것이 라고 보고 았다고 解짧된다.

本쫓의 內容은 朝@한民主主義 A~共;1'11댐의 存在플 否定하거 냐， 北韓

에 樹立펀 無활~뽑級 X면銀1*옮I] • 그리고 金日成 P뚫-껴;없II플 닝l 판 또는

양正하려 는 이 꾀 한 行현도 容納하지 않고 犯용블로서 規f를하는 까닭

F한 ~t의 훗w가 몇될:펜다 하더 라도. 本순의 解꿨上， 大遊民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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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韓에 여l 속되어 그플의 政껴. t 그블의 철서어l 服하지 않는 없， 의딩·

犯罪로서 간주펼 수 밖에 없게 펀다 •

第 1 갖에 이어 同法 웰 2 쫓는 뛰法의 A的 썼力範!펀플 親숱하고

었는데 , 大첼民댄의 모든 l좋If:관-완 北韓으1 한 公E렀으로 設定하는 그플

의 政治的 • 注的 짧;승:어1 따라 :H:앓익 利益어1 lX 하는 行황를 하는

,?-c..j 나cl의 모든 ffiJI권， 그리 고 댐北交렘에 있어서 의 各 ft~한 몇

쓸席뿔플。j ~!9'~없 이 犯및.行 설의 主컵;로서 如 월1되 는 껏 이 라는 解웠이

可能하다.

또 北젠升!I法 옮\ 2 월은 「페惠政짧의 一股原則J 이라 하여 特551.1한

까.j편類型 o 료서의 -며[ill윌- 냐타내고 있는데， 第 7 잦에서는 犯罪의 lE i줬

윤r 라로 행f읍숭1-고 였다. rw r罪마 한은 황〕爾民主主뿔: 人民共:%'11 퍼

덴 그어1 팩立펀 法律**序즉솔 홉뽑할 *土용的 危際↑:t이 있는 故意， 또

는 끊失로 인한 一切꾀 可원的 行합이다」 라고 記載한다. 이 榮文

은 두가지 ;펀-따:에서 뚫휩하다. 첫째， 犯罪는 바로 .삼승的 危펠性을

/i 초로- 허·여 뛰U;€되 며 , 편으로 狂용的 危l짧性이 있는 포든 行첨 , 행

은 *土용的 危 F윗뻗이 었다고. 그판이 짱意로 ￥1jtf1T하는 경우에 는 연제

냐 犯罪쩌으포 如웰펼 수 있다는 뜻이다. 이러 한 페法類펄은 中世

以때부터 近«:쩌法。l 制定되기 以한끼어i 쪼行되던 IE 家꾀 JflJ 띔행없T 乃

르닫- 疑心쩌剛에 로 後退하는 結果가 되 며 , 나치 스 姓、짧익 X없줬플 -鳥한

1931 年의 jfiJ 法-典파 同-，딴 것 야 다 •

•따라서 이러 한 젠U~을 採折하는 떠豪·에서 는 -般的으로 폈防혐禁，

保安따分 등이 ￠흉;~~검하게 行하여 지고 딛고家 或응 執權者의 意思어l

π} 라 自 由로운 M1월1이 可能하마. 北휩월도 그 ~J外가 아닐 뿐더러 ,

ιq-!뚱 그러한 메띔梅의 行使가 훨行되는 삼용이며 짜라서 南北용談，

뽑交流가 具#的안 갖文￡로 핍뽑표~ ,:;(1 않는다 해도 이미 北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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存在. 및 그 款序에 험한 렐뽑의 危陽윤 수만하는 까닭에 ( 大원~

l최의 活훨I ， 交流의 內容 등이 모두 北헬어1 합한 댔쩔이으효) 그

自休로 이미 犯罪行환가 되는 것이다. 따라서 法웹행上으로는 南

北交않，에 잠잖-한 그뜰 自身이 야마 形法上의 犯뿔行헐릎 한 것이

펜다. 이렇게 월- 혜 北합升IJ法의 쳤뀔합행許容， 不꼈으1 §的 짤은

바로 험 it交 VIT，의 可펀↑챈윤 처음부터 排除하고 있윤이 E지白하다.

모 다은 하냐는 i뀔失犯에 갖't한 자a융젠플 一般 it하고 었다는 ‘린이다.

自白~±主쓸띤짤에서는 체텐의 96生없的 i찬察을 i훤하여 明白한 8~

와 갇이 , 近-ft헤法으1 精햄에 쫓·아 故좋좁任을 l흰텅IJ으r르 하냐， 北합

은 소펀1fiJ法 짧 9 슛와 마찬가지로 i띈失犯의 센헬l플 一般 it하고 있

는 것이다. 따라서 필失로 삼승的 危앉을 야기하거냐 또는 야기

한 危원이 있는 경 우도 故뭔犯파 갇。1 取됐한다는 현에 서 , 特5jIJ 한

경우어1 만 j웰失융 캡풍 Ji'l응첫件흉흘;젤로 보는 우리 }刊法休系와 원1 훨‘하고，

￠웹의 숨Q: lm도 그만픔 넓어지 체 완다.

同 페法 第 9 컸는 한IJ파한 8}, 떨升Ui5는5E主줬윤 1꺼 격하고 햇검推解없1

을 正iill으르 픔뒀定히는 꼈 f같 o 로서 • 升U~한 其뺀 法令에 {값하여 罪가

되지 아니하는 行염도 拉슴的 危많性이 있다고 뛰1뼈하거나 或은

그플에 依하여 짚훨로 ￥II;윤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rru떻訴追의 xi

E뒀으로 할 수 있음플 內容 o 로 하고 있다. O/J鎬 ;.$:숫가 없더라

도， 北웰의 1*해1] , 짧力積造로 .5!..아 어떠 한 行합라도 必要에 따라

짜닮펀 것이지만 꽉히 겨ζ젓는， 삿日成파 朝餘했퍼h풍의 政짧에 反하

는 어떤 行얹라도 犯罪로 간주펀 수· 있다는 明3tJ}FJ.5E이라는 펴에

서 꾀뤘하다. 따라서 젠과k交값이! 있어， it韓法令上， 交 Mt 自 fj~ 관 ~I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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좁하는 特則이 설사 存켠E 하지 않더 라도 執‘樣考으l 훨·思에 따라 언

제든지 交流뜰 fF!i限.Wi헬할 수 있는 효錫임을 明白허 할 必쫓가

았다. 그것은 다시 그을이 원;댐하는 交뿜란 바르 關解民主主鎭A

E롯，共%n뭔파 그에 ?혐jL된 흉Fj;가 지켜지는 짤fflm內의 交流라는 恩에서

不갖~R界가 었음윤 환h案한 혜， 本옳가 갖는 싼뽑U을 雄휴으로 說明채

준다.

第 1 5 쫓는 正팔防倒의 혈·件윤 형1定하고 었는데. 업由民主主義믿1家에

서 슨품헬上 認7E π1 고 있지 않는. i최찢主檢에 처한 f윷害의 防衛 역

시 正올M'v렐로 5忍5E하고 있 어 많l쳤짧先 J恩想파 休랜II綠持政짧의 -面

윤 보여주고 있다. 딱라서 , 진전端的언 例로서 , 홉1 北이 갖流뜰 游行

함에 있어 南韓의 代表가 ~I::韓에 網在할 경우， 北첼의 숫日成 P뚫

-f*해Ij블 信쫓허-는 1D펜A. 或은 핏 E켜이 交流엽캡;가 그 休制에 쳐한

f원캅으로서 犯罪行헐l라고 민 고 ( 學꽃上 EK-解꿨으르는 그퍼 한 針‘果가

냐온다 ) • 우리 업ijft헛헤 게 꼼격을 지n하거냐 뿔플 끼친 경 우， 그

것 은 바로 ~r. ~J~ 의 主樣즉~ i동혐f하는 正필|해衛프서 免責되 는 경 우도

까상한 ‘수 있마.

同法 第 3 월:끽 f였~f.~ 및 末逢어l 관한· 親定에 처해서도 同-한

짧쩌윤 -갚 수 있다. ED 自由民主主義固家에서 特히 그 결파가

첼한 犯짧의 경우에 I폈하여 월:備， 未찮픔 윌3 하고 있음에 反하여，

北첼쩌산은 i뀔失의 정우와 함께， 줬備와 宋送의 tLH퍼 역시 i웬化

하여 極端的인 主觀主義的 立場융 取하고 있다. { 同法 第 20 총

參照 ) 이 펠定은 理論上으로는 포顧王앓에 쫓아· 狂갚的 危원4生융

렐짧로 하여 升U 띔을 決lE한다는 것이 ;<1 만， 헛質的￡로.는 北製#制에

낀{윗갚 주는 -切의 行첨를 뻐짧하려는 ~l31 이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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南北交流 自 休는 꺼論 朝解民主主義AE강共和퍼의 主 짧 빛 存

立이 냐 그 唯-{;$:制플 f풋뿔할 危險이 있는 行옆이고(，恩想파

뭘;念 , 制度의 差 異플 超越한다는 f눴味는 1W 그플외 休 t~u어l 찮

更을 가져올 수 있 다는 뜻인 까닭에 ) 냐아가 大 jj첼民固의

-切의 固 家作用 , 個A的 is勳도 역 시 여1 \l J 와 陰짧어I 該펼된

것이다.

또 그들의 수 없는 政敵爾협經歷이 託明하풋 南北交流어l 쩔

與한 北韓內 權力者듭 역시 경우에 따과 本총에 依하여 와聞

펠 우려 7} 펄存한다고 불 수 았다.

同法 第 27 종는 升u 웹의 담的을 規定하고 있는데 그 g 的中 ~I

하냐로 fA民民主主뚫周家의 自 由로운 共同生活의 총件에 適Ie;

시키는 것 」을 적 치 하여， 섬:육主義固家輝;念이 꿨I 뽑權 行핸의

前提가 됨 을 람 히고 , 다시 第 6 좋 퓨u 뭔 의 3훨 用짧 ~가운데 第 47

꿇어l 서 犯罪중에서 가장 삼융的 危隊性이 픈 꿇大犯罪릎 fA

民民主초義tllU度를 전복하려 하거냐 帝固 主뚫의 支配와 地主 ，資

本家政權을 樹Jr.한 텀的으로 하는 犯罪 j 라고 171J 示하켜 짧存의

金日成#制와 혔動풍政橫을 擁짧하고， 그플의 이·른바 朝縣民主主

義A民共和[퇴의 存在의 至高性을 행調하고 있다.

그들이 本宋에서 말하는 帝固主義란 ;具休的￡로 美;퍼을 뜻한

다고 폴 수 있오며， 地主·짤本家의 政짧아단 바로 우리 냐라플

意味한다고 폴 혜 , 大짧民핍의 存在自뚫 및 우리 냐라.91 利효융

혈한 -切의 l휩內外的 l뢰家活勳，삼육主뚫，폈載主월츰 否定하

는 모든 自由民主主앓의 守짧者7r 모두 뭘大의 犯罪 乃필 犯

罪人 o 로 훨做될 수 밖에 없다 • :;ffi十字용談을 버짧펴으로 하여

始作되는 南北交流는 北웹폐의 중쫓意가 r 思想과 理念 • iiJUltl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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差異플 超越한 租固의 3f和的 統-J 을 念願하는 것이라연 北

韓測을 包含하여 -切가 解꿨上 北환퓨tl~윌파 調%~될 수 없는

하냐의 쭈 I람이며 犯罪行첨라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南北交流

및 租固의 3f:fO的 統一이 犯罪로 '15:'1‘갔되 든가 아니면 그들이

혐北交流블 莫心 o 로 願하고 있지 않다는 結詢어1 到達할 수

밖에 없다.

同 JFJ法 第 10 章 퓨tl 뿔흙- 追의 時썼에 있 어 서도 「反固 家的 犯

뿔 및 親日的 思想을 가지고 朝蘇民族의 제￥放i뭘動을 積짧的요

로~ JX 한한 行없」 에 힘한 時썼의 適 用을 짧￥u所의 自 由義휠어1

-任하고 있기 혜문에(同 60 옳 參照) 역시 平和的 統-을 채

한 南고‘F 北의 交流와 交流필황의 前歷 또는 現歷에 따 라 그

플의 펀의만c) ，ξ 時썼원용역부가 決5E되는 까낡에 연꺼l 듣지

犯짧로써 ￠마웹 할 수 있는 걸 윷 열 어 놓고 있 마. 이 ，~

역시 南北交流어l 批敏되는 한 樓:左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.

다. 南北交流와 JfIJ法各則

먼저 광 힌 바 와 갇 이 北 li용升u 法은 類推져쭈몫을 許容하고 ,

챈力構造的 特色으로 法治制앓가 無챔되는 까닭에 事突上 o 로t1

形式上~£..냐 各則의 存在與否는 크게 문제되는 것 이 아니 며

또 제法 以外에 도 各혈의 特別決定 • 命令으로 升U事따웹이 可

能한 까닭어1 p침北交流를 짧行法의 "5L場에서만 考察하는 것 A

로는 不足하다i 따라서 現行총文 以前의 權力爾造 , 政治制度 ,

‘원想의 聞面 Jj- i폐 긍줍의 찮法 및 升u 法 給則 規定을 \-.I] 옷한 여 러

한令틀을 健合떠오로 檢討하켜 , 南北共同줌明 맞 諾交流 自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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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北韓의 政 治 , 法律고{는 牙 I합되는 것 이 고 法的으로는 그들이

主張하고 設定하는 制限， RP 朝蘇民主主짧/κ民共和 l회의 存在와 그

들#制의 ~序어l 歸.摩} 는 **현에 서 의 交流만이 許容된다는 것

을 認識할 必쫓7} 있 다.

以下어l 셔는 北韓의 퓨u法各則。 I P핀 北交流플 어 렇게 hJl. fIJU 하는

7}플 考察한다.

北韓페法 各則의 休制도 大多했固 家의 17U 어l 쫓아 찮1&的

뽑효에 텅텅한 罪 , :f.土육的 法효에 閔한 罪와 f固人的 法효에

開한 罪로 三分할 수 있고 다만 軍升U 法에 該뀔하는 犯罪플

페 f힐典속에 記載하고 있픔이 特色。l 다. 이 가운데서도 퍼줬的

法효에 國한 罪~7} 가장 犯質이 우거운 것 엄윤 北짧의 뚫制에

111 추어 요 혀려 필然하마.

同升u 法 第二編응 各則을 짧J£하고 있다. 그 가운데서 南北

交流와 直接 國짧펀 部分응 역시 第 1 3 철의 固家主權敵첼에

I휩한 罪안1:l~ , 우려 升u 法이 內폼L 빛 外뽑、罪플 不週 때個총文에

規定하고 있는 것 과는 *캉照的으로 長長 18 個짝文에 걸 쳐 細部

的 o 로 짧定하고 있 애， 뭘몇上 우iJ-j 니라의 反共法 몇 E되컸 t않安

法을 包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연 거의 正確하다.

E퍼次主提敵첼어 l 당멍한 罪의 제法上의 投웹을 評f西하는 것‘든

횡찢하다. 그둡이 南北交流쓸 j행’行함에 있 어 , 7·4 南北共同뿜明

의 I흰則에 슷아 「 思想과 뀔念 , 制度의 差異괄 超越하는 꾸和的

짧-J 을 熱望한다는 가식下에서 우려의 댐寂保安法파 J)l~ 共注의

改正을 점요하게 흉흘*하고 냐서는 것은 바로 政治的 o 로 狂슴

的으로 그러고 훤的￡로 추l 약한 그들의 立場을 호도하고， 南北

交流自#쓸 否定하고 있는 그을의 現行法令틀을 忘去p한 채， 공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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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써 수 H] 의 갖꺼果플 얻 o 려는 共童主혈典型의 策略이며，極허

二律背反的언 꿇1r엄을 란혀야 하기 빼운이다.

北隱규u 法 第 64 똥는，

r ，훨家主權敵침에 판한 뿔라 함윤 朝蘇民主主義/κ民共和固 主橋

윤 천복 ，素힘.1l!t윤 정형化시 킬 텀 的이 거냐 또는 共和固의 첼外

安全 및 政治的 • 降협的 制度의 훌훌~을 素면L 或윤 꿇化시킬

텀的윤 가진 ·切의 行寫를 말한다」라고 錫定하고 있마.

그려고 同菜 後段는 다시 「 全# 動혔者들이 7r 지는 理解關

係의 ffil 陽 ej 違 *11에 HJ 추어 技융主歲固家 및 /κ 民民主主 義固家

어l 敵함한 目 的을 가진 行寫도 역 시 이 를 E피 家主橋敬쳐어 I 國한

뿔로 認定된마 」라고 쑤연하고 있카.

먼저 本菜의 主#는 그둡 퍼뽑統:則의 A的 썼力範園에 따라

北韓內의 公民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퍼民 i 그~I 고 外固A도

包含하는 것 A 로 解꿨된다. 마라서 어때한 At벼이건 本총에

定한 行짧을 하는 경우 最뚫의 升u을 말꺼l 완다.

4:宋의 保짧흰효윤 이른바 朝蘇民主主義 A民共和[회의 主提파 北

’뚫의 처外的 安金 및 政治8"9， 繹휩的 制度의 基 本01 고 한 결 읍

간I 1.]-아가 北韓뿐얀 아니 라 삼갈主쫓固컸 및 Af를民主主義!펙家

全1*의 利효 역 시 保-짧法효 ξL로 하고 있 닥.

처음 A 로 考察할 펴윤 Z흐뚫 ~1 法효。l 朝蘇民主王월 /κ 民·共;fil l뢰

의 主樞°1 라는 후이다. 周知하는 바와 갇이 北韓는 혔動렸율

변心으로 하여 無찮階級으] ~경銀플 바탕 o 로 成立한 삼슐主義固

家이고 n+라서 그 制度 역시 삼융主義的 基本組織오로 되 어

있마. 따라서 그들의 소위 美-帝에 依 하여 랬古완 朝蘇A民共

;f:J~희 南쭈部에 該필하는 우 ~I 大韓民固 및 大韓~固의 모둔

폐民들이 本원에 定한 犯罪行寫主#가 될 것이다. 南北交流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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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것 이 흉心￡로 7 -4 共同춤明의 精챔에 ¥.圖하여 行해 지는

경우，北韓의 主提，狂융的，繹홉的，政治的 諸制慶어l 必然的안

危陳을 가져 올 可能性이 있고， 이 러한 可能性윤 만대로

7-4 精챔에 따른 南北交流 自休가 야마 本罪의 構放쩔件에 該

필한다는 펴을 明白허 하고 있다. 야처명 홉解핍上 犯罪的안

7-4 共同훔明 빛 南北交流에 開係펀 보든 사람들， 챔허 北韓

에 居住하는 國與좁을윤 本종에 定한 犯罪行혈로 因하여 @낀빠

될 수 밖에 없 다.

本종의 또다른· 法효윤 朝蘇人民共和[최의 행外安全 맞 政‘治的 ,

繹흙的 制度의 옳本이다. 역기에서 共和固의 ‘처外安全이란 합略

으로부터 의 安 숱外어l 政 治 , :f.土육 , 怪흙 그 ~I 고 함허 固 際政治上

의 安숲을 包括항을 意味한다.

우려 냐라는 이 른바 美帝의 토흉흉￥的 5휩古下에 있는 그들의

領土의 -部언 까닭에 大짧民뀔괴의 存立 그 自#가 그들의

행外的 安全을 威灣하는 것이 되고 南北交流 역시 그들의· 폐

外的 自立梅에 함한 f풍害안 까닭에 本총에 該뀔될 수 .밖에

없마.

또 政治的 , 經협的 制度의 강양本이란 꺼論 Proletariat 없

1 載를 通한 狂융主;義休댐lj 및 私所有 t-n을 罷止한 生.많手段의 E희

춰化와 共題主義的 分혐g方式을 뜻하는 것 o 로서 南北共i司좁明。1

思想파 훨念 뽑iJg(의 差異블 超越한다고 하는 限， 그 훔明 自休

가 이 마 그들의 制度와는 相反되 는 行삶플 予定하고 있 71

{혜문에 交流의 站大 ，統-으1 論흩앓 等윤 北韓jfIJ 法上 容許되지

;아니한다. α} 라서 南北의 交流는 自 然 뚜렷한 限界4월을 갖

게 판다.

本총의 세벤째 法효윤 世界의 모든 삼융主義固家 몇 λ民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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主主義固家의 利효。1 다. 이 것윤 Lenin 以朱의 Proletariat

固際主義의 한 表現 o 로서 狂융主義固家는 民族的 觀念代身

Pr 0 let a ria t 的 組帶라는 共同의 租固을 갖는다는 것 을 말한

다. 이처렴 思、想的 유대룹 童행하는 #制下에서 우리 民族의

念願이라반 il- 外熱의 千涉없는 自主的 乎和統- 급급하는 것

윤 Proletariat 固際主義와 牙活‘되거 냐 아 니연 共明 및 쪼

流에의 合意: 71- 鴻裝펀 것이거냐의 雨者中 하냐가 아닐 수 없

다. 놔라서 統-로 向한 接近도 柱융主義制度. prolota-

r i at 狼짧休制下에서의 統-이 라는 限界內에서만 可能하다는

것을 시사하며 餘他 方法에 依한 自主的 統-이란 -考의 餘

地도 없게 펀마.

南北交流가 莫正A 로 思想，월念，制度의 差異릎 超越한 租固

의 平*口的 統-을 협한- 것 이 라연 호流는 그 第一步에서푸터

本，헝어l 定한 如페의 처象이 될 수 밖에 없마.

Z양갖웃의 行첨는 전복 , 문란 或윤 행化시 걸 g 的￡로 하는

-切의 行흙 그러고 全 世界갚육主 義 E핵家 , 人民民主主 줬 E희家에

쳐한 모든 鼓x'1的 行붉<:11 다:'.. 전복이칸 반드시 행制에 依한

摩力의 被짧뿐 아니고1 政#의 쪼핏을 71-져 올 수 있는 一切

의 手段 , 方法쓸 包含하는 것 이 며 문란 및 꿇化는 北韓의

現休制의 機能에 開한 f윷뽑플 뜻한다. p멘北共同춤明이 思想파

뀔;念 ，制度뜰 超越한다는 것 윤 바로 北韓의 主짧을 전복하거냐

운란 꿇化시 키 는 것어J -致한 까닭에 同좁明을 기 초로 하는

어떼한 行옆도 犯罪로써 짧定펠 것이다. 이 회에서 南北의

交流는 도 하나의 決定的 障짧에 부딪치게 된마.

同法 第 65 종는. r反固컸的 g 的￡로 武훌暴動을 組織하거나 武

킹종홉P隊 도는 도당을 지 어 共;fa周영 톡에 털등향하거 냐 또는 뿌央。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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냐 地方의 정권을 강점하며는 서도 或윤 공화국영도의 일쑤슬

分雖시키펴는 시도에 쓸加한 휩는 갖E 升u 빛 숲部의 財뚫 Bt~에

~한다. J 라고 規定하고 있다. *-韓民뜰l이 그들에게는 反固렀댐休

로서 껴:쓸잊어1 5E한 行환主#라고 짧꿨렐 수 았는 까담에 섣휴

검j北交젊블 i펀하여 절대다수의 펴民야 自 E섬民主主義#댐iJ을 爾한다

고」 해 도 그에 開與딴 모둔 사람둡응 死}떼에 !Jl1해 져야 한다는

자￥였이 냐오게 된다. 또 그들의 짧在的 主標을 否認하고 自 由

로운 찮-方案융 ;p3 듬짧하기 혈하여 入北하는 우려 f~3등딩1 역시

本숫의 이 른바 犯훨fill¢:어1 加入 乃至 參1Jn 하는 A物안 까닭에

따페의 쳐象이 되므로 法解웠上 그들의 安全응 保짧;휠 수 없다.

同法 第 66 싫는， r 外찮l 또는 外퍼에 있는 狂융的 짧댐 o 로

하여금 共 *0['페어! 침한 武뿔千涉 , 其他의 홈X X11T:J 行옆 특히 封銷

共;￥[!@김 固깡財꿇의 깅-청 , 외교관계 의 단 젤 , 공화국과 처l 결한 조약의

파기 등에 이르케 한 자는 사능성 및 전부의 채산몰수어l 처한다」

라고 規定하고 있 다. :2참 쉴에 서 말하는 外템이 란 우 ;;;.1 니-라와

友好閔係를 맺고 있는 美펴올 바롯한 모든 白 rbfξ± :E義띠家-음 j넙쩌\(， 1 는

것 이 며 , 封짧 , 武뿔千~.外交國係의 단 절 ，조약의 파겨 等첼 모두

가 우려 냐 라의 外쪼的 活훨b ~훈에 該슨강한다. 따 라서 北韓으l

固定觀念으로 보아 大韓民댐의 存在 맞 우려 政府의 -切의

活動야 ::$:쪽어l 該핍한 것이표로 역시 南北交流의 進路어] :岩碼

的안 f뚱웹을 하게 펠 것이다.

同法 第 67 뽕도 同樣이 마. !W 反固家的 텀 的 o 로 共 ~[!l뢰과

짧X1 1회開係에 있는 外|획 또는 代表者와 違絡한 휩 및 外固A

이나 外固A 쫓월많n 協助한 자도 第 66 종의 升u 에 如하도록 親‘定

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려 政府의 -切의 活꿇h 어1 -致하는 構

‘成要件 o 로서 우;;;.] 政府 행윤 政府의 代表者 ，i*遊者 모두가 死升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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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x'1象이 펀마. 놔라셔 그들윤 홉律上A로는 犯罪者와 소위

朝蘇民主主義A民共和固의 팎￥*에 *냥한 論議를 하게 되는 스스

로의 종협에 빼 지게 펀마.

다시 同法 第 76 종는 fA民主權을 暴力 또는 반역적 행위로

써 전복，운란 행윤 정륭化시걸 텀的 乃至 反固家的 犯罪를 하

도록 하는 텀的의 선전 ·선동 j 에 x'1한 升u 뽑을 規.定하고 있는

바， 本종는 南北交流의 際에 우tJ.!에게 어느 정도의 活動의 自

由플 保障할 것 인가블 8홉示하는 規lE~로서 용y컨대 우리와 北

韓의 l댔治休制에 함한 贊反 等도 本총의 犯罪에 該월될 것 A

로 역시 南北훗流에 暗훨을 던지는 슛件이 된다.

第 1 이 榮는 民族的 또는 宗敎的 증~.릎 일 으키게 할 宣~.

陽動을 등지하고 있는 바， 前렐한 바와 감이 그플에게 民族~ol 라

는 것윤 갚용主義的 &용훌It ，金日成唯-思想에 依하여 統治되는

한 A聞群의 벌位에 不i뀔할 뿐 그 以上의 의마플 갖지 않

는다. NP 民族에 앞서 政治#制와 金日成이라는 自然A이 童

要한 北훌훌에서는 南北훗流가 民族의 念願을 이루기 위한 것

이라는 것부터 論理的 종 I좁이고 도 우려 民族어l 케 南:u;交流의

i젤程을 正確하게 報告하는 行옳 等까지도 本띔의 犯罪에 該울할

것이 라는 펴을 큼정、짧할 必要가 있 다.

그 外에도 이른바 固렀主權 짧화에 開한 罪의 모든 餘他

規定야 南北交流에 ·直接 問接 o 로 없 a」을 마 찰 수 있 셔 租 l좋l의 乎

和的 統-을 였한 m議의 ￠품이란 極허 限定되어 있마는 않을

알 수 있마.

4. 제事訴짧컨"'껴l 開하여

北韓의 7fU 월t訴릅￡法윤 1 950 年 3 져 3 日 採뾰되셔 敎?x의 改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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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거친 후 1954 年 7 月 12 日 常任쫓員융 政令S로 쫓홉끼뉴펀

全文 281 종의 法令야마. 응설1*7:확인 jffJ法이 南北交流룹 없휩하

는 許多한 쫓 因을 갖추고 있 는만풍 이틀 몇#法規定01 어 떠한

節次로 適用되는 가플 살펴 보는 것 역시 必要할 것이다.

同法 第 3 숨는 「鎭￥u所는 法令의 規定이 없다거냐 또는 훨令

。l 不따·不明하다는 것을 뿔由로 하여 錢펌j을 거부하지 풋한

다 j 라고 하여 jffJ 法上으I 類推解웠許容을 뒷 말챔 할 뿐 아니라

냐아가 訴追擬開에 依하여 삼융的 危陳性.이 있다고 팎j빠되는

모든 뿔件에 화하여 웠뛰j할 의우플 갖는다. 이러한 행JE윤

市民的 自 由 ，法的 安5E性을 根本的 E효標로 하고 있는 필治

E힘家와는 正反혐의 法律休系플 의 마하며 응원質的A로 北韓의 住

民 또는 南北交流의 g죄팎者플윤 法律의 錫定有無에 不f험하고 향

상 訴追되고 錢￥U 뱉을 危隊융 갖는마. 이 처렘 無制限한 訴追

權을 짧定하는 北훌캉7fIJ릅if:、벌$11 特·色·윤 第 5 총 2 項 짧告罪의

경우에 도 檢事의 必要에 따라 줬意로 公訴블 ·뿔起하는 것 ,

第 8 짝 죄짧용흰同盟 J t:土육 E죄 f*의 代表뿜 역시 公訴權을 fi~하는

것， 第 9 갖 告訴없는 換참￥의 訴追 옥주에서도 그 연모릅 찾을

수 있 마. 北않升U~표훌fF짧法응 그 ;뽑햄과 갇놓級制훌에도 特則을

두고 있 다. N따n 띄 z家§主 f橋철t폈찮*혐t에 I園웹한 罪의 第-갇옳흉합후繹혈 f짧캘윤 3道월

젊處:￥혐폐u 所어에I ( 同法第 22 쓸菜~ 1 쩍 ] ’ 5챔샘

罪는 E第￥월l-갖훌월管#整뿔 *橋홉 플 쉴꿇중 품합힘 풍뚫장 ￥뛰쐐U F.所퍼 ( 中央 옳露웠 펜꽉Ut所IT ) 에 둠 o 로써 學 쫓

上 의 행審制를 뾰하고 있 다. 싫쿄法파 -我 ¥Ur]f稱成法에서 서 술판

바와 같이 北횡협의 錢·쭈U 所 몇 f헛찢쫓所는 썼立↑生이 숲혀 없는

最합 /κ民육를찮 따 라서 金 日 成파 朝縣혔훨h행에 게 錄國되 에 그플의

政策， 그뜰의 줬志블 몇現하기 혈한 하냐의 手足어l 不週하다는

꺼늪을 감 얀찰 빼 上記 뻐j뿔訴짧法의 親定윤 .2.. "8"1려 필 然하며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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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t 라서 南北交流에 臨하여 北韓의 訴追權 및 홍탔펌j 提의 잖意

性을 保 I違할 수 있는 節次홉임을 밝혀 둘 必要가 있다.

特히 1954 年 6 月 15 日 공보 86호로 公布펀 政令윤 7fiJ事

訴짧法 第 8 柔블 修正하여 그 第 1 項어1 r 換事는 수행뭔 犯罪

7r 어떠한 것임을 가L'-]지 않고 채j뿔訴追쓸 하여야 한다 j 고

規定， 檢횡의 權利 및 좋~務를· 極大化하고 다시 同政令어l 서 升u

필訴뚫法 第 83 총플 많 正 , 그 後段에 備考로써 r~렐家主權敵’화에

판한 犯뿔혐의 자에 화한 遠 t협승언젤차는 다훈別히 행!5E한뎌- J라고

하여 北韓升u휠訴짧홉의 -般原則인 수사기판의 쩌束期웹 制限파 令

快制앓의 例外들 認定한다. 딱라서 固家主權散처에 관한 罪-릎 犯하

였다고 폐빠되거냐 或응 그플의 必要에 놔라 뛰j뻐하는 경우에는 이른

바 時1，1j짧定으로서 主庸의 命令 , 中央 A民쫓員슐의 政令。l 냐 決휠 o 로

遠觸承認節次뜰 定하켜 中世의 혐의형에 따른 無制짧의 詢束， 自由

로운 수사릎 可能하게 함￡로써 北韓의 專制的이며 金日成唯一

#制fB안 ·住格플 시현하고 있다. 南北쪼流 및 이 어서 파생도} 는 여

러 問題회들과 國聯하쳐 폴혜 , "1 총文운 北짧이 그들의 必폈如何

에 따라 JflJ 法을 푸사할 수 있고 또 그에 該뀔되는 犯罪는 바로

꿇大한 넓家主權敵쳐에 판한 罪안 까닭에 何時라도 法的 節tA 乃至 保

證없 이 따띔한 根據 7r 완 다는 쳐을 꿇、짧할 必要가 있다. 그 外에

도 河法 第 45 총는 줬폐所의 自由로운 託擬짧集檢限을- 짧 JE하역 고문

을 i힘한 pff- 한 自白도 힘E據能力을 認、定할 수 있게 하였￡여 이 것응

形式的이나 Or A權을 형한 記慮플 排除하는 것 i로 認定된마.

其 f먼 훗r짧A의 휴-짧權制限 i 參좋혈의 간여 等 許-多한 問題l~ol 모

두 南北交流와 直接 ru~接의 l챔係에 서서 交流뜰 f且뿔하는 뤘없 o 로

作用될 수 ?1 마. ~P 짧次法안 3tU뿔訴뚫法도 오로 지 金日成파 혔형h풍

의 專權에 服하는 하냐의 手段에 不 j쉰한 것 우로써， 우려가 갖고 있

는 젊쇼、과는 刊 뽑~ "61· 마는 j당어1 {옆캅、하 역 얘 찰 것이 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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캉죠좋 結 論

以上 各똘에서 寂렐펀 바와 갇이 北韓의 法令이간 1±융主

義뀔뀔念파 흉序를 保衛하고 金 日成唯-休制를 守詩하는 것 을 至

上의 짧뚫A로 하고 있 는 까란이1 7 ·4 共同줌明의 )i뽑챔， P1P

「 思想파 훨;念 , 1ill]度의 差 異플 超越한 統一E움議 및 南北의

짧-交流 j 란 처 음부터 不可能한 하냐의 虛!뿔에 不 i댐하다는 解

쨌을 내 렬 수 있 나 • RP 어 때 한 形뿔 로 건 北韓의 될l 1* 制

에 껑n흰을 가져 올 危隊이 磁伴되는 行혈는 犯罪로써 看做되는

Il~ , 샘、想 , 制度 , ::t:띨念의 超越 및 平和的 鏡-을 혈 한 南~t의

交流는 法的 A 로는 바로 犯罪-行寫， 二L 것 도 가장 뚫한 떠家主

棒敵-화에 開한 犯罪에 該월되는 혜 문이다. 더유。1 :it 후웰의 權

力혐造로 보아， 法의 存在는 金 日 成과 j쩌縣혔행iJ~효의 政폈윤

執行하는 하냐의 手段에 不過하고 法制定1m~ 解顆 I 週f검도 요

로지 金日成의 장、意에만 依存하기 쩨운에 우려가 갖는 法治

퍼家 麗念고}는 거 ~l 가 먼 #때下어l 있 마. 짜라서 평行흙ι암

外에도 ，金日成의 이 른바 敎示 乃至 指示얀 o 로 온갖 法律的

썽力 을 짧 生케 할 수 있고， 그것 윤 北韓꾀 5월法에 우선하는

上位規範으로서의 월Z 쩔핑을 갖는 까란에 金 日成의 意·志如何어l π}

라 南北交流自#가 中剛되는 危짧이 ↑효存하게 펀마.

이처럼 法律的 o 로 南北交流는 容許휠 수 없는 行협안 해문

어l 우리는 마음파 갇응 f뽑훤윤 내 펠 수 있다.

첫째 , 南北共同좁明自休가 北韓法上 犯罪解成흉件어1 該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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혜문에 同.좁明의 궐意는 꿇曲되고 있다는 쩌이다. 짜라

서 同 숨明의 精챔에 업각한 -切의 F혐北交iiIE는 事突上 不

可能하다.

둘 째 , 위 와 같 응 法 解 생R E옮에 따 라 우 i3-1의 찮-方向 및 南

北交mt란 金 日 成唯-#:1떼 와 *土육主義에 로의 여l 속 以上의 範 閒

둡 벗어 난 수 없다. 그러고 그것윤 꺼論 7·4 共同뿜明의 精

빼고}는 相反판 것이며， 南北했流의 담的파도 不-致하는 것￡

로서 우리가 容納한 수 없는 것 이다.

이처렴 처뜸부터 그 限界가 뚜렷한 南北슐談의 進路 • 方向

等을 考慮할 빼 우려는 悲않i)j的안 세벤째의 結論윤 내 렬 수

맙에 없다. RU 南北의 交流 및 全固 民의 멈 E섬意思에 依 한

짧固 ~l 統-윤 짧段階에서 不可能하다는 것이마. 다시 말하

연 南北交流의 母뼈였다i 7-4 南北共同휠明의 北韓測의 의도는

3jZ ;f0플 표양한 租 i펙의 채i 化쇼핍라는 l’갚에서 하나의 戰何的 쪼

化에 不外하다고 한 것이다.

위와 같윤 法律的 f홉解의 結쩔에 도 不쩌하고 招 E퇴의 3jZ和

的 統-을 꺼능한 南파 ;H.~ 의 交流둡 織純한다는 것윤 政治的

o 료는 武力衛突어l 依한 同族의 짧뾰을 막 o 연서 漸遊的이고

段 l뽑的안 接쩌명을 通하여 北韓에 居住하는 固民들의 감정을

평化시켜 냐아감￡로써 흙正한 13.:;意에 依한 政府의 選뾰， 自

E섬에 로의 까옆쳤휩을 f몽 갚훌 하는 하냐의 월檢로 삼 을· 수 있기 때

문이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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